
- 2021년 본청 자체 특정감사 결과 공개 -

 

「대전광역시 중구 자체감사 규칙」제3조(적용범위) 및 제4조(감사의 

종류 등)에 따라 2021년 본청 자체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같은 규칙 제

30조(감사결과의 공개)의 규정에 의거 감사결과를 공개합니다.

 ❍ 감사기간: 2021. 7.12. ~ 9. 30.

 ❍ 감사대상: 기획공보실, 복지경제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 감사결과

유형 행정상 조치(건) 재정상 조치(건/천원)
신분상 

조치(건/명)

구분 건수 계 시정 주의 계 환급 추징 회수 추급 계 훈계 주의

계 70 70 35 35 35 /
32,241 - 3 /

160
32 /

32,081 - 3/3 3/3 -

본처분 55 55 24 31 24 /
31,901 - 3 /

160
21 /

31,741 - 3/3 3/3

현지처분 15 15 11 4 11/
340 - - 11/

340

 ❍ 공개내용: 본처분 55건 / 현지처분 제외

※ 본 공개내용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 

대상정보)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호, 성명, 단체명 등 개인정보 

관련 내용은 비공개 하였습니다.



[일련번호:  1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명】○○○○○ 

【제  목】연가보상비 지급에 관한 사항

【행정상】시  정 / 신분상: 없음

【재정상】회  수   78,760원

【내  용】

  ○○○○○에서는 소속 직원들이 재직기간별로 부여된 연가일수 내에서 

연가를 사용한 후 사용하지 않은 연가 일수에 대하여는 보상일수1)를 정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7조의 2(연가일수의 공제)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 연도 중 신규 임용, 퇴직, 공로연수, 1개월 이상 교육훈련, 병가(공무상 

병가 제외) 기간 등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하여 

산정한 연가일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연간 통상 병가(공무상 병가 제외)일수는 합산하여 개월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연가보상일수: 2019년 ~ 2020년 13일



출처:「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7조의2,�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제5장�지방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기준

  그런데 ○○○○○에서는 ◎◎◇급 □□□에게 2019년 연가보상비를 지

급하면서 병가15일을 사용하여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2)이 1개

월임에도 연가보상비를 잘못 산정하여 866,310원을 지급하는 등 78,760원

의 연가보상비를 과다 지급하였다.

[표] 연가보상비 과다 지급 현황 

(단위: 원)

【조치할 사항】

  ○○○○○장께서는 과다 지급한 연가보상비 78,760원을 회수 조치하시기

바라며, 업무담당자에게 관련규정 연찬 교육 등을 실시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출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 2 제3항 휴직, 연도 중 신규 임용되거나 퇴직, 공로연수, 1개월이상 교육훈련, 병가
(공무상 병가 제외) 기간 등

< 연가보상비 계산방법>

   ○ 연가일수 = 해당연도 연가일수 ×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

12개월

   ○ 연가보상일수 = 미사용연가일수 ×
12개월 - 제외기간

12개월

    ○ 연가보상비 = 12월 말 현재 월봉급액의 86% × 1/30 × 연가보상일수

연번 부서명 직급 성  명 연도 월 봉급액

연 가  보 상 비

비  고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 내역)

당초

지급액

(A)

적정

지급액

(B)

과다 지급액

(C=A-B)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

보상
일수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

보상
일수

　 합 계 　 　 　 　 　 　 78,760

1 00000 ◎◎◇ □□□ 2019 2,747,300 0 11 866,310 1 10 787,550 78,760 병가1월 (15일)



[일련번호:  2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명】○○○○○

【제  목】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주  의 / 신분상: 없음

【재정상】없  음

【내  용】

  ○○○○○에서는 성장기의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능력 등 행동발달을 

위한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2조(정의)에 따르면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격은 만 18세 미만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만 6세 미만으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아동이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 기준 등)에 따르면 서비스 

지원 기간은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사회복지이용권(바우처)의 형태로 지원된다.

  보건복지부「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 안내」에 따르면 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이용이 가능하며,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차상위 계층(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포함)은 정액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사회

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만 6세 이상~만 18세 장애아동에 대한 장애등록 

및 자격확인 정례조사를 반드시 분기별 1회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른 자격 중지, 

소득별 자격 변동 사항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정기 확인 조사를 통해 서비스 지원대상 적격여부, 

보장자격 및 소득수준 변경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대상자에게 불이익이 발생

하거나 예산 누수의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장애아동발달

재활 서비스 대상자의 보장 자격 변경 처리를 지연하여 <표1>과 같이 기초생활수

급자격 중지 등 보장자격이 변경된 ○○○ □□□ 등 4명에 대하여 2개월~8개월 

동안 40,000원~160,000원의 본인부담금을 과소납하게 하였다.

<표1> 보장자격 변경에 따른 본인부담금 변경 지연처리 내역

(단위: 원)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사항이므로 「공공기관의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하여 <표>는 공개하지 아니함.

  또한 정기확인조사 지연에 따른 소득변동 지연처리로 <표2>와 같이 

○○○ □□□ 등 20명이 20,000원~40,000원의 본인부담금이 과납되었으며, 

<표3>과 같이 ○○○ □□□ 등 39명이 각 20,000원 본인부담금을 과소납 

하는 등 장애아동발달재활 서비스 대상자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 2> 정기 확인조사 지연에 따른 본인부담금 과납 내역
(단위: 원)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사항이므로 「공공기관의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하여 <표>는 공개하지 아니함.

 <표 3> 정기확인조사 지연에 따른 본인부담금 과소납 내역
(단위: 원)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사항이므로 「공공기관의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하여 <표>는 공개하지 아니함.



【조치할 사항】

  ○○○○○장께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숙지하여 장애아동발달재활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기확인 조사를 적기에 실시하여 주시고, 소득수준에 맞는 

본인부담금을 부과하여 수급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대상자 관리를 철저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3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명】○○○○○

【제  목】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주  의 / 신분상: 없음

【재정상】없  음

【내  용】

  ○○○○○에서는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지원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본인부담금)에 따르면 수급자는 

급여 비용의 100분의 15 한도 내에서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차등 부담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며, 차상위 

계층은 매월 2만 원의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본인부담금의 유효기간)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며, 시·군·구청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모든 

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급자, 부양의무자의 월별 보험료액, 생계·의료급여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여 본인부담금을 새로 산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안내」에 따르면 소득수준 변경으로 

본인부담금이 변경될 경우 수급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매년 5월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결정 내역을 당해 연도 6월부터 다음연도 5월까지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사회보장정보스템에 전체 대상자의 소득 변경 

사항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 

  또한 본인부담금이 잘못 산정된 경우 경정 후 과다납부된 본인부담금은 

지방세 환급금의 예에 따라 반환하거나 과소납부된 본인 부담금은 추가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에서는 소득수준 및 보장자격 변경 등 본인부담금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자 본인이 직접 변경 신청하지 않더라도 

정기적인 확인 조사 및 모니터링을 통해 소득수준이 변경된 수급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본인 부담금 과소 납부에 따른 예산 낭비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표1>과 같이 생계·의료급여, 차상위계층 

자격이 책정된 수급자에 대하여 본인부담금 변경처리를 지연하여 ○○○○

○ □□□ 등 5명에 대해 3개월~8개월 동안 60,000원~486,000원의 본인부담금을 

초과 납부하게 하였고, 본인부담금 납부 없이 이용이 가능한 생계·의료급

여 수급자 ○○○ □□□ 등 2명에 대하여 본인부담금 미납의 사유로 1개

월~9개월 동안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도록 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로 변경되어 본인부담금 납부 대상인 ○○○ □□□ 등 3명에 대하여 1

개월~9개월 동안 20,000원~180,000원의 본인부담금을 과소납하게 하였다.



<표1> 보장자격 변경에 따른 본인부담금 변경 지연처리 내역

(단위: 원)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사항이므로 「공공기관의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하여 <표>는 공개하지 아니함.

  또한 일반수급자에 대한 정기확인조사 및 자격변경을 지연하여 <표2>와 

같이 ○○ □□□ 등 26명에 대하여 본인부담금 부과액이 감소하였음에도 1

개월~3개월 동안 6,100원~201,900원의 본인부담금을 과납하게 하였으며, 

<표3>과 같이 ○○ □□□ 등 22명에게는 본인부담금 부과액이 증가하였는

데도 1개월~2개월 동안 4,700원~86,600원의 본인부담금을 과소납 하게 하

였고, 

  이에 따라 과다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환급하거나 과소 납부된 본인부담금

을 추가 납부하도록 하여야 했음에도 필요한 사후조치를 하지 않는 등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 2> 정기 확인조사 지연에 따른 본인부담금 과납 내역
(단위: 원)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사항이므로 「공공기관의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하여 <표>는 공개하지 아니함.

【조치할 사항】

   ○○○○○장께서는 본인부담금을 과다·과소납부한 대상자들에 대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사후 조치를 하여 주시고, 관련규정 및 지침을 

숙지하여 장애인활동지원대상자에 대한 정기확인 조사를 적기에 실시하여 

소득수준에 맞는 본인부담금을 부과하여 수급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대상자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4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명】○○○○○

【제  목】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행정상】주  의 / 신분상: 없음

【재정상】없  음 

【내  용】

   ○○○○○에서는 인사발령 등으로 사무분장이 있을 경우 소속 공무원 

업무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무의 인계인수를 실시하였다.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4조

(인계인수의 작성)에 따르면 공무원이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하도록 하였다.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

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

를 인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에서는 정기인사발령 시에 인사발령에 따른 인계인수 철저 이

행을 통보3)하면서 기관 전출입 등으로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및 온나

라시스템 아이디 생성이 안 되었을 경우에도 직무대리자(또는 서무)에게 먼저 

인계인수한 후 직무대리자(또는 서무)가 다시 후임자에게 전자적으로 인계인수

하도록 강조하였다.

3) 전자적 방식(온나라) 인계인수 이행 철저 / ○○○-14650호(2020.6.24.)
   2021년 상반기 인사발령에 따른 인계인수 이행 철저 / ○○○-2454호(2021.1.27)



  그런데 ○○○○○에서는 인사발령 등에 따른 사무분장으로 업무가 조정되었

음에도 <표>와 같이 사무인계인수를 11회 미실시하였고 4회는 14일~21일 지

연하여 실시하였으며, 특히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등에도 직무대리자

(또는 서무)에게 전자적으로 업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함에도 실시하지 않는 등 

사무인계인수를 소홀히 하였다.

<표> 사무인계인수 미실시 등 현황

연번
전임자

(인계자)
후임자
(인수자)

인계인수 대상사무 부적정 내용
사무분장일
(문서번호)

1
▽▽●급 

□□□

▽▽◎급 

□□□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 총괄

(○○○~○○○) 등 5개 업무
미실시

2020.9.29.

00000-38415호

2
▽▽◎급 

□□□

◎◎□급 

□□□

이웃돕기지원사업 전반 및 회계

업무 등 5개 업무
21일 지연실시

3

4

5

6

▽▽◎급 

□□□

◎◎◇급 

□□□

▽▽●급 

□□□

▽▽●급 

□□□

▽▽◎급 

□□□

○○○○ 복지급여대상자 통합관

리 한부모 관련 업무 및 보장결정 

요청

○○○○ 복지급여대상자 통합관

리

○○ 복지급여대상자 통합관리

14일 지연실시

미실시

14일 지연실시

14일 지연실시

2020.10.7.

00000-38750호

7
▽▽●급 

□□□

▽▽●급 

□□□

종합행정담임동(○○○, ○○○

○) 등 3개 업무
미실시

2021.1.28.

00000-3253호
8

▽▽●급 

□□□

(2021.1.9.◇◇)

직무대리자 

(또는 서무)

종합행정담임동(○○○,○○○),

노인복지
미실시

9

10

▽▽●급 

□□□

▽▽●급 

□□□

▽▽◎급 

□□□

○○○ 복지급여대상자 통합관

리, 성과관리(bsc)

○○○ 복지급여대상자 통합관리, 

기초수급 업무 및 보장결정 요청

미실시
2021.6.3.

00000-18897호

11
▽▽●급 

□□□

▽▽◎급 

□□□
성과관리(bsc) 미실시

2021.7.1.

00000-21767호

12

13

14

15

◎◎◇급 

□□□

▽▽●급 

□□□

▽▽●급 

□□□

▽▽●급 

□□□

▽▽◐급 

□□□

종합행정담임동 ○○○

종합행정담임동 ○○

국토교통부업무(임대주택, 개발제한구역)

종합행정담임동 ○○○

미실시



【조치할 사항】

  ○○○○○장께서는 인사발령 등으로 업무가 조정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

라 사무인계인수를 철저히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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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명】○○○○○

【제  목】연가보상비 지급에 관한 사항

【행정상】시  정 / 신분상: 없음

【재정상】회  수  131,790원

【내  용】

  ○○○○○에서는 소속 직원들이 재직기간별로 부여된 연가일수 내에서 

연가를 사용한 후 사용하지 않은 연가 일수에 대하여는 보상일수4)를 정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7조의 2(연가일수의 공제)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 연도 중 신규 임용, 퇴직, 공로연수, 1개월 이상 교육훈련, 병가(공무상 

병가 제외 기간 등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하여 

산정한 연가일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연간 통상 병가(공무상 병가 제외일수는 합산하여 개월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연가보상일수: 2019년 ~ 2020년 13일



출처:「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7조의2,�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제5장�지방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기준

  그런데 ○○○○○에서는 ▽▽◎급 □□□에게 2020년 연가보상비를 지급

하면서 2개월간 휴직하여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5)이 2개월 임에

도 연가보상비를 잘못 산정하여 856,640원을 지급하는 등 131,790원의 연가

보상비를 과다 지급하였다.

[표] 연가보상비 과다 지급 현황 

(단위: 원)

【조치할 사항】

  ○○○○○장께서는 과다 지급한 연가보상비 131,790원을 회수 조치하시기

바라며, 업무담당자에게 관련규정 연찬 교육 등을 실시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 

하지 않도록 지출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 2 제3항 휴직, 연도 중 신규 임용되거나 퇴직, 공로연수, 1개월이상 교육훈련, 병가
(공무상 병가 제외) 기간 등

< 연가보상비 계산방법>

   ○ 연가일수 = 해당연도 연가일수 ×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

12개월

   ○ 연가보상일수 = 미사용연가일수 ×
12개월 - 제외기간

12개월

    ○ 연가보상비 = 12월 말 현재 월봉급액의 86% × 1/30 × 연가보상일수

연번 부서명 직급 성  명 연도 월 봉급액

연 가  보 상 비

비  고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 내역)

당초

지급액

(A)

적정

지급액

(B)

과다 지급액

(C=A-B)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

보상
일수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

보상
일수

　 합 계 　 　 　 　 　 　 131,790

1 00000 ▽▽◎ □□□ 2020 2,298,700 0 13 856,640 2 11 724,850 131,790 휴직2월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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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명】○○○○○

【제  목】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사후점검에 관한 사항

【행정상】주  의 / 신분상: 없음

【재정상】없  음

【내  용】

  ○○○○○에서는 장애인의 재활과 일상생활 편의 제공을 위하여 의료

급여 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를 실시하고 있다.

  「의료급여법」제13조(장애인 및 임산부에 대한 특례) 및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사업안내」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보장구 급여를 실시할 수 있고, 적정한 급여 지급 

결정을 위해 보장구 품목의 용도에 적합한 장애 유형을 가지고 있는지, 

보조기기 조작이 가능한 신체 활동성 및 연령이 되는지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보장기관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욕창예방방석(매트리스), 이동식 

전동리프트 및 보청기 지급 대상자에 대하여 보조기기 구입비용을 지급한 

후 3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가구방문을 실시하여 보조기기가 지원 취지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지 사후 점검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에서는 <표>와 같이 2019년~2021년 기간 동안 지급된 

장애인 사후점검 대상 보조기기 253건 중 22건에 대하여 3개월 이상 

점검을 지연하였고, 66건에 대해서 6개월 이상, 18건에 대하여 12개월 이



상 지연하는 등 총 106건의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하여 장애인 보조기기 사후점

검을 소홀히 하였다.

<표> 장애인보조기기 사후점검 지연실시 현황

구분
사후점검 지연 실시 내역(건)

비고
합계 3개월 이후 6개월 이후 12개월 이후

합계 106 22 66 18

전동휠체어 13 2 9 2

전동스쿠터 40 9 21 10

이동식전동 

리프트
16 2 12 2

보청기 37 9 24 4

   자료: 00000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장께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용 지급 후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기한 내에 점검하여 주시고 관계 법령 및 

업무지침을 숙지하여 위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7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명】○○○○○

【제  목】주거급여 수급자 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주  의 / 신분상: 없음

【재정상】없  음

【내  용】

  ○○○○○에서는 「기초생활보장법」 및 「주거급여법」에 따라 주거급여 

수급자의 소득재산 및 인적 변동 등 통합관리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주거급여법」제11조(확인조사)에 따르면 시·군·구청장은 주거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등 주거급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주거급여의 중지 및 재개)에는 주거급여의 중지 또는 

재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다.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9조(임차급여 지급 

특례)에는 수급자가 임대인에게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가 없더라도 현물·

노동 등 임차료 이외의 별도 대가를 지불하는 사용대차 가구의 경우 실제 

임차료가 기준 임대료의 60%인 것으로 간주하여 임차급여를 산정·지급

하지만, 가구원 전체가 의료기관에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입원 중인 경우에는 

임차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주거급여법」제20조

(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에 따르면 보장기관은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급품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7조6)에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7조(반환명령) ① 보장기관은 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의 정지·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급품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따라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주거급여 사업안내」에 따르면 주거급여 수급자의 

소득재산 변동, 인적변동사항에 대하여 시·군·구 통합 조사관리팀이 

매월 급여 생성 마감 전까지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에서는 주거급여 지급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지급중지

(제외) 대상자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야 함에도 <표>와 같이 2019년 ~ 2020년 

기간 동안 1인 가구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사용대차 특례 가구 수급자 4명에게 

총 794,520원의 임차급여를 과잉 지급하였으며, 과잉 지급된 주거급여는 관계 

규정에 따라 반환 명령 또는 반환 면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적절한 사후조치를 

하지 않는 등 주거급여 수급자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3개월 이상 장기입원 1인 가구 임차급여 지원 내역

                                                                            (단위: 명, 원)

구분
주거급여 

수급자수

1인 가구 

사용대차 특례자수

3개월 이상

입원자 수7)

부적정 
지급자 수

부적정 지원금액

2019년 9,001 780 41 1 97,800

2020년 9,821 749 48 3 687,120

   자료: 00000 및 00000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장께서는 과잉 지급된 주거급여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사후 조치하여 주시고, 관련 법규 및 업무지침을 숙지하여 지원 제외 대상자에게 

주거급여가 지원되지 않도록 대상자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미 이를 소비하였거나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7) 1인 가구 기준



[일련번호:  8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명】○○○○○

【제  목】가족돌봄휴가 사용에 관한 사항

【행정상】시 정 / 신분상: 없음

【재정상】회 수  115,050원

【내  용】

  00000는 직원들이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여 돌봄

의 대상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으로 사용하도록 복무 관리 하였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제3조(적용범위)에 따르면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공무직 노사 단체협약

에 별도로 정한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하며, 근로기준

법령, 단체협약 등에 따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복무에 관한 사항은 「대전

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2019년 공무직노사 단체협약서(대전광역시․5개 자치구)」제54조(특별휴

가)에 따르면 공무직의 자녀돌봄휴가는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5개 자치구의 복무조례」에 따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면서 제19조(특별휴가)로 영 제7조의7 이외

의 특별휴가를 각 호로 정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특별휴가) 제9항에 의하면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

야 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를 

돌보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2명이상 등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또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26조(결근기간 등의 봉급액)에 의하면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그 일수만큼 봉급일액을 감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에서는 부모의 질병을 돌보는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경우 무급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했음에도 <표>과 같이 2020년에 

◆ ◆◆ □□□이 부모의 질병을 돌보는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2회(1일 7시간) 사용하도록 허가하였다. 

  이로 인해 <표2>와 같이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1일 7시간을 

무급으로 사용했을 경우 감액했어야 할 봉급일액 115,050원을 부당하게 지

급받았다. 

 <표1> 가족돌봄휴가 사용 현황

직급 성 명 유형 신청일 사유 증빙

◆◆◆ □□□ 가족돌봄휴가(유급)
2020.11.18.(1일) 부모님 수술로 인한 

병원동행 진료
예약
문자2020.12.28.(7시간) 부모님 병원 동행

 <표2> 2020년 11월, 12월 급여의 감액대상금액 산정내역

직급 성명 기본급 해당월 봉급일액 감액대상금액 총액 비고

◆◆◆ □□□ 1,869,000원

11월
62,300원

(=1,869,000원/30일)
1일 / 62,300원

115,050원

12월
60,290원

(=1,869,000원/31일)

7시간 / 52,750원
(=(60,290원/8시간)

×7시간)



【조치할 사항】

  ○○○○○장께서는 ◆◆◆ □□□이 부모를 돌보기 위해 사용한 가족

돌봄휴가(무급) 1일 7시간에 대한 봉급일액 115,050원을 회수하시고, 앞으

로 직원들이 가족돌봄휴가를 규정에 따라 사용하도록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9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명】○○○○○

【제  목】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행정상】주  의 / 신분상: 없음

【재정상】없  음 

【내  용】

   ○○○○○에서는 인사발령 등으로 사무분장이 있을 경우 소속 공무원 

업무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무의 인계인수를 실시하였다.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4조

(인계인수의 작성)에 따르면 공무원이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하도록 하였다.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

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

를 인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에서는 정기인사발령 시에 인사발령에 따른 인계인수 철저 이

행을 통보8)하면서 기관 전출입 등으로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및 온나

라시스템 아이디 생성이 안되었을 경우에도 직무대리자(또는 서무)에게 먼저 

인계인수한 후 직무대리자(또는 서무)가 다시 후임자에게 전자적으로 인계인수

하도록 강조하였다.

8) 전자적 방식(온나라) 인계인수 이행 철저 / ○○○-14650호(2020.6.24.)
   2021년 상반기 인사발령에 따른 인계인수 이행 철저 / ○○○-2454호(2021.1.27)



 그런데 ○○○○○에서는 인사발령 등에 따른 사무분장으로 업무가 조정되었

음에도 <표>와 같이 사무인계인수를 27회 미실시하였고, 특히 후임자가 정해

지지 않은 경우 등에도 직무대리자(또는 서무)에게 전자적으로 업무를 인계인

수하지 않는 등 사무인계인수를 소홀히 하였다.

<표> 사무인계인수 미실시 등 현황

연번
전임자

(인계자)
후임자
(인수자)

인계인수 대상사무 부적정 내용
사무분장일
(문서번호)

1
▽▽◎급 □□□

(2020.5.1.시전출)

직무대리자 

(또는 서무)

노인복지시설(주거․의료․재가) 설치

(지정)․변경․폐지 등 7개 업무
미실시

2020.5.1.

00000-26575호

2

3
◎◎◆급 □□□

◎◎◇급 □□□

▽▽●급 □□□

청소년시설(단체)관리지원 등 6개업무

청소년증 발급 및 관리
미실시

2020.7.1.

00000-37677호

4

5
▽▽◐급 □□□

▽▽●급 □□□

▽▽●급 □□□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일반 장비비 제외)

보육료․기타경비 수납한도액관리
미실시

6 ▽▽●급 □□□ ◎◎◇급 □□□ 어린이집 인가에 관한 사항(폐지제외) 미실시

7
◎◎◇급 □□□

(2020.7.1.◇◇)

직무대리자 

(또는 서무)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등 6개 업무
미실시

8

9

10

◎◎◇급 □□□

▽▽◎급 □□□

▽▽◐급 □□□

▽▽●급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폐지에 관한 사항

미실시

11 ▽▽◐급 □□□ ▽▽◐급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임면관리 등 

8개 업무
미실시

2020.9.14.

00000-47924호12

13
▽▽◐급 □□□

▽▽●급 □□□

▽▽●급 □□□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시비 보조교사 지원 관리
미실시

14 ▽▽◐급 □□□ ▽▽◐급 □□□
어린이집 냉난방기 및 전기가스점

검 지원 등 7개 업무
미실시

2020.10.15.

00000-52164호

15

16

◎◎◆급 □□□
▽▽●급 □□□

◎◎◆급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운영(위기․피
해아동조사발굴)

어린이날 행사 수입금 사업 등 2개업무

미실시

2021.1.5.

(00000-425호17 ▽▽●급 □□□ ◎◎◆급 □□□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연계체계구축 미실시

18 ▽▽●급 □□□ ◎◎◆급 □□□
아동복지시설인권보호관 운영,요보

호아동 자립지원
미실시

19 ◎◎◆급 □□□ ▽▽●급 □□□
방과 후 돌봄서비스 연계체계구축

어린이날 행사 수입금 사업 
미실시

2021.1.28.

00000-4439호



【조치할 사항】

  ○○○○○장께서는 인사발령 등으로 업무가 조정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

라 사무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전임자

(인계자)
후임자
(인수자)

인계인수 대상사무 부적정 내용
사무분장일
(문서번호)

20 ◎◎◆급 □□□ 미실시

21
◎◎△급 □□□

(2021.1.27.◇◇)

직무대리자 

(또는 서무)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등 4개 업무 미실시

22
◎◎◆급 □□□

(2021.1.27.시전출)

직무대리자 

(또는 서무)
아동수당 책정 및 지급 등 3개업무 미실시

23

24

25

26

27

▽▽◐급 □□□

◎◎△급 □□□

▽▽●급 □□□

◎◎◇급 □□□

▽▽●급 □□□

▽▽◎급 □□□

누리과정(보육료 제외) 등 2개업

무 복지대상자 선정통지서 발송 등 3

개업무 보육통합시스템 자산 부채비율관리 

등 2개업무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2개 

업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임면관리

미실시
2021.4.26.

00000-186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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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명】○○○○○

【제  목】연가보상비 지급에 관한 사항

【행정상】시  정 / 신분상: 없음

【재정상】회  수  171,210원

【내  용】

  ○○○○○에서는 소속 직원들이 재직기간별로 부여된 연가일수 내에서 

연가를 사용한 후 사용하지 않은 연가 일수에 대하여는 보상일수9)를 정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7조의 2(연가일수의 공제)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 연도 중 신규 임용, 퇴직, 공로연수, 1개월 이상 교육훈련, 병가(공무상 

병가 제외) 기간 등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하여 

산정한 연가일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연간 통상 병가(공무상 병가 제외)일수는 합산하여 개월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9) 연가보상일수: 2019년 ~ 2020년 13일



출처:「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7조의2,�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제5장�지방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기준

  그런데 ○○○○○에서는 ▽▽◎급 □□□에게 2019년 연가보상비를 지

급하면서 병가를 28일 사용하고 9개월간 휴직하는 등 사실상 직무에 종

사하지 않은 기간10)이 10개월임에도 연가보상비를 잘못 산정하여 428,020원으로 지

급하는 등 171,210원의 연가보상비를 과다 지급하였다.

[표] 연가보상비 과다 지급 현황 

(단위: 원)

【조치할 사항】

  ○○○○○장께서는 과다 지급한 연가보상비 171,210원을 회수 조치하시기

바라며, 업무담당자에게 관련규정 연찬 교육 등을 실시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

하지 않도록 지출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 2 제3항 휴직, 연도 중 신규 임용되거나 퇴직, 공로연수, 1개월이상 교육훈련, 병가
(공무상 병가 제외) 기간 등

< 연가보상비 계산방법>

   ○ 연가일수 = 해당연도 연가일수 ×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

12개월

   ○ 연가보상일수 = 미사용연가일수 ×
12개월 - 제외기간

12개월

    ○ 연가보상비 = 12월 말 현재 월봉급액의 86% × 1/30 × 연가보상일수

연번 부서명 직급 성  명 연도 월 봉급액

연 가  보 상 비

비  고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 내역)

당초

지급액

(A)

적정

지급액

(B)

과다 지급액

(C=A-B)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

보상
일수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

보상
일수

합 계 171,210

1 00000 ▽▽◎ □□□ 2019 2,986,200 9 5 428,020 10 3 256,810 171,210
휴직9월(3.22.~12.31.)

병가1월(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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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명】○○○○○

【제  목】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행정상】주  의 / 신분상: 없음

【재정상】없  음 

【내  용】

  ○○○○○에서는 과 정원수에 따라 편성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

하였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자치단체 직제에 반영된 과,담당관실,팀,반 등 과형태를 유지하는 보조기관

의 기본운영 경비이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11)에 따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실․
과․소동 의 정원수에 따라 편성하며, 전체 직원의 사기 앙양 경비 등으로 사

용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에서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편성목적과 예산편성기준에 맞

게 전체직원(25명)의 사기앙양 경비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표와 같이 2019.12.9.부터 

2020.1.20까지 3회에 걸쳐 일부직원들의 격려 등을 위한 오찬비용으로 305,000

원을 집행하였다 

 

11) 00000 2019년~2020년 본예산 세출예산사업명세서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정원25인 이하 350,000원*12월(4,200천원)



<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현황
(단위 : 원)

품의일자
(지출일자) 지출내역 지출금액 집행대상 지급처 비 고

2019.12.09.
(2019.12.31)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

(000000 조성 신규지정 심사 

준비직원)

96,000 00000 직원 10명 ●●●●●집

2019.12.29.
(2019.12.31)

부서운영업무추진비지출

(000000서비스 본격시행에 

따른 직원격려)

130,000 000000 등 직원 13명 ■■만두

2020.1.20.
(2020.03.05)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

(000신축 및 현안사항 

업무공유 오찬간담회)

79,000 00000 및 0급 직원 △△분식

【조치할 사항】

  ○○○○○장께서는 회계 관계 직원에 대한 관련법규 연찬 교육 등을 실시

하여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세출예산의 편성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하시고,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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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명】○○○○○

【제  목】한부모가정 아동 양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

【행정상】주  의 / 신분상: 없음

【재정상】없  음

【내  용】

  ○○○○○에서는 한부모 가정의 만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양육비12)등의 복지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복지급여의 내용)에 따르면 이 법에 의한 지원

대상자는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추가아동 양육비 등의 복지 

급여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급여의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른 주요 급여의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의 범위(여성가족부고시)

지원종류 지원기준

아동양육비 ·모부자 가정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중·고등학생 자녀

생계비(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12)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대상: 2019년 750명, 2020년 810명, 2021년 1,187명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여성가족부고시)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표2>와 같이 그 범위 내에서 이 법에 

따른 복지 급여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표 2> 중복지급이 제한되는 급여의 종류

지원종류 중복지급 제한대상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또한 「한부모가족지원법」제26조(보조금 등의 반환 명령)제2항에 따르면 

복지급여의 변경 또는 정지·중지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이미 지급한 급여 

중 과잉 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지원대상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지원대상자에게 부득

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에서는 한부모 가족에게 복지급여를 지급할 때 타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급여를 제한해야 하는 수급자에게 중

복지급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표 3>과 같이 2019. 1. ~ 2021. 7. 기간 동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중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생계비 

지급자 46명에게 중복 지원하여 규정에 따라 과잉 지급분에 대한 반환 명령 또

는 반환 면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적절한 사후조치를 하지 않는 등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3>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중복지원 내역

                                                                          (단위: 명, 천 원)

구분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자 중 긴급 
생계비 지원가구

중복지급자 중복지급액

합  계 2,747 234 46 18,950

2019년 750 67 11 4,850

2020년 810 78 16 6,200

2021년 1,187 89 19 7,900

   자료: 00000 제출 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장께서는 과잉 지급된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에 대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적절한 사후조치를 하여 주시고 관련 법규 및 업무지침을 숙지하여 지원 제

외 대상자에게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대상자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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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명】○○○○○

【제  목】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행정상】주  의 / 신분상: 없음

【재정상】없  음 

【내  용】

   ○○○○○에서는 인사발령 등으로 사무분장이 있을 경우 소속 공무원 

업무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무의 인계인수를 실시하였다.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4조(인

계인수의 작성)에 따르면 공무원이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

무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업무

에 관한 모든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업

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에서는 인사발령 등에 따른 사무분장으로 업무가 조정되었

음에도 <표>와 같이 사무인계인수를 11회 미실시하였다.

<표> 사무인계인수 미실시 현황

연번
전임자

(인계자)
후임자
(인수자)

인계인수 대상사무 부적정 내용
사무분장일
(문서번호)

1
2

◎◎△급 
□□□

◎◎△급 
□□□
◎◎◆급 
□□□

○○○○○○ 총괄관리 등 4개업무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 

미실시

2020.07.02.
00000-50887

호
3
4

▽●△급 
□□□

▽●△급 
□□□
▽●△급 
□□□

○○판매업 등록변경 등 8개업무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등 2개업무

미실시

5
●●□급 
□□□

◎◎△급 
□□□

○○사업 및 농촌발전계획 등 10개 업
무

미실시



【조치할 사항】

  ○○○○○장께서는 인사발령 등으로 업무가 조정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

라 사무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전임자

(인계자)
후임자
(인수자)

인계인수 대상사무 부적정 내용
사무분장일
(문서번호)

6
▲▲□급 
□□□

●●◇급 
□□□

학교우유급식사업 추진 등 12개 업무 미실시 2020.08.26.
00000-65419

호7
●●◇급 
□□□

▲▲□급 
□□□

동물판매업 ․동물생산업 ․동물장묘업 
관련 등 13개 업무

미실시

8
◎◎△급 
□□□

◎◎□급 
□□□

시․구 주부물가모니터 관리 등 6개 업무 미실시
2020.09.29.
00000-75032

호

9
◎◎◆급 
□□□

◎◎□급 
□□□

생활임금,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 3개 업무

미실시

2020.10.16.
00000-78511

호
10

◎◎□급 
□□□

◎◎□급 
□□□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 사
업, 일자리지원센터(발굴단 포함)
운영 지원 등 7개 업무

미실시

11
◎◎□급 
□□□

◎◎□급 
□□□

시․구 협력적 일자리 창출 사업 등 3개 업무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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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명】○○○○○

【제  목】연가보상비 지급에 관한 사항

【행정상】시  정 / 신분상: 없음

【재정상】회  수  281,450원

【내  용】

  ○○○○○에서는 소속 직원들이 재직기간별로 부여된 연가일수 내에서 

연가를 사용한 후 사용하지 않은 연가 일수에 대하여는 보상일수13)를 정하

여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7조의 2(연가일수의 공제)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 연도 중 신규 임용, 퇴직, 공로연수, 1개월 이상 교육훈련, 병가(공무상 

병가 제외) 기간 등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하여 

산정한 연가일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연간 통상 병가(공무상 병가 제외)일수는 합산하여 개월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13) 연가보상일수: 2019년 ~ 2020년 13일



출처:「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7조의2,�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제5장�지방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기준

  그런데 ○○○○○에서는 ◎◎△급 □□□ 외 1인에게 2020년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면서 병가 58일 사용 및 4 ~ 11개월간 휴직하는 등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14)이 6 ~ 11개월임에도 연가보상비를 잘못 산정하여 

 지급하는 등 총 2명에게 281,450원의 연가보상비를 과다 지급하였다.

[표] 연가보상비 과다 지급 현황 

(단위: 원)

【조치할 사항】

  ○○○○○장께서는 과다 지급한 연가보상비 281,450원을 회수 조치하시기

바라며, 업무담당자에게 관련규정 연찬 교육 등을 실시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

하지 않도록 지출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 2 제3항 휴직, 연도 중 신규 임용되거나 퇴직, 공로연수, 1개월이상 교육훈련, 병가
(공무상 병가 제외) 기간 등

< 연가보상비 계산방법>

   ○ 연가일수 = 해당연도 연가일수 ×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

12개월

   ○ 연가보상일수 = 미사용연가일수 ×
12개월 - 제외기간

12개월

    ○ 연가보상비 = 12월 말 현재 월봉급액의 86% × 1/30 × 연가보상일수

연번 부서명 직급 성  명 연도 월 봉급액

연 가  보 상 비

비  고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 내역)

당초

지급액

(A)

적정

지급액

(B)

과다 지급액

(C=A-B)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

보상
일수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

보상
일수

　 합 계 　 　 　 　 　 　 281,450

1 00000 ◎◎△ □□□ 2020 4,149,800 4 1 118,960 6 0       0 118,960
휴직4월 (9.3~12.31)

병가2월 (58일)

2 00000 ◎◎◇ □□□ 2020 2,834,300 11 2 162,490 11 0 0 162,490
휴직11월 

(2.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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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명】○○○○○

【제  목】불필요한 민원서류 징구에 관한 사항

【행정상】주  의 / 신분상: 없음

【재정상】없  음 

【내  용】

   ○○○○○에서는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유료직업소개사업 변경, 담배소

매인 지정신청 등 민원서류를 접수받아 처리하였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따르면 민원

을 접수·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

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공동

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담당자가 직접 확인·처리15)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담당 공무원은 관계법령(신고서)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

가로 요구하면 아니 되며, 민원처리 담당자가 공부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직접 확인·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에서는 2019년 자체 특정감사 시 불필요한 

민원서류 징구와 관련하여 행정상 주의 처분 받은 사실이 있다.

15) 1. 민원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여권·자동차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로 그 민원
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

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런데도 ○○○○○에서는 2019년 특정감사 이후16)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2건), 유료직업소개사업 변경 신고(63건),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22건), 담배소

매인 지정신청(148건), 안전관리자 선·해임신고(139건) 관련하여 민원서류를 

접수처리하면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또는 공부를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

인할 사항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표]와 같이 민원서류 78건에 대하여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불필요한 서류 91종을 제출받아 민원을 처

리하였다.

[표] 접수 처리된 불필요한 구비서류 유형(내용) 현황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사항이므로 「공공기관의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하여 <표>는 공개하지 아니함.

【조치할 사항】

  ○○○○○장께서는 앞으로는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

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직접 확인·처리하고, 불필요한 민원서류를 징

구하지 않도록 민원사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16) 2019년 6월 1일 ~ 2021년 5월 30일까지 새올행정시스템(민원사무별민원접수처리현황) 졉수처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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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명】○○○○○

【제  목】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징구에 관한 사항

【행정상】시  정 / 신분상: 없음

【재정상】추  징  40,000원

【내  용】

  ○○○○○에서는 코로나19 대응물품 구매 등 물품구매 계약 업무를 

수행하였다.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제7조(채권의 매입대상 및 기준)의 

규정에 의거 1건당 1백만원 이상의 계약자는 건설공사도급, 용역계약은 대

금청구액의 100분의 2.5,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되는 채권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증빙서류로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 9조(채권의 매입면제 대상)에 따르면 채권의 매입의무가 면제되

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채권의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 (제7조제1항 관련) -   

대 상 별 매  입  대  상 매  입  기  준

4. 각종 계약의 체결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법인과의 

계약체결 포함)

가. 건설공사도급, 용역계약

나.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

※ 다만, 공히 계약금액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금청구액의 100분의 2.5

대금청구액의 100분의 1.5

  ※ 매입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



- 채권의 매입 면제대상 (제9조 관련) -   

구분 매입 면제 대상 및 내용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등록․허가․구매 등 바. 일반운영비,업무추진비,자산취득비 비목의 예산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17)로 대금을 

지급하는 물품의 구매

  그런데 ○○○○○에서는 <표>와 같이 2건의 물품구입 계약시, 현금영수증카드로 

지출할 경우 대금청구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5,000원 

미만의 산출액은 절사)을 징구하여야 함에도 2건 40,000원을 미징구 하였다. 

<표>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미징구 현황
(단위 : 원)

구분
예산

과목

지급일

(지급명령번호)
지 급 내 역

대금

청구액

지역개발채권

(적정) 

징구액

지역개발채권 

(실제)징구액
비고

물품
구매

201-01
사무관리비

2020.06.18.
(202)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문구용품 구입

1,420,000 20,000 0
20,000원 
미징구

＊현금영수증

201-01
사무관리비

2020.06.18.
(203)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전산소모품 구입

1,562,000 20,000 0
20,000원 
미징구

＊현금영수증

【조치할 사항】

  ○○○○○장께서는 미징구한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40,000원을 징구 하시

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 연찬을 통하여 대가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관련규정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징구 하시기 바랍니다.

  

17)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3호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것을 말함.



[일련번호:  17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명】○○○○○

【제  목】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청구 등 정산소홀

【행정상】시  정 / 신분상: 없음

【재정상】회  수  1,560천원

【내  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
(단위: 천원)

부서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자 허위부당
청 구 액 부당청구 미집행내역

총  계 1건 277 

0 0 0 0 0
◉◉◉◉◉◉◉ 캐노피 설
치공사(건축)

소  계 277

‘20-06.30~’
21.03.26

㈜ ♠ ♠ ♠
♠ ♠ 건 설

214 목적 외 사용 2건(공사표지판,
라바콘)

63 제경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전자세금계산서 허위제출
(단위: 천원)

부서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자 허위부당
청 구 액 부당청구 미집행내역

총  계 1건 1,283

0 0 0 0 0
△△△△ 주차전용건축물 
건립공사

소  계 1,283

‘19.12.18~’
20.12.05

♠ ♠ ♠ ♠
♠건설(주)

1,000 세금계산서 허위발급

283 제경비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9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

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18)」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인 공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

비(이하“안전관리비”라 한다)를 도급금액에 계상19)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기준 제7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안전관리비는 근로

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

고, 발주자는 수급인(계약자)이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에 대

하여 이를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목적 외

로 사용할 수 없는 내용은 같은 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불가

내역)에서 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

약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

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자부 예규)」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

에 따르면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

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

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사를 추진하면서 계약상대자가 준공 또는 기성요청 시 ‘안전

관리비 사용내역(정산)서’를 제출받아 상기 기준에 따라 사용여부를 확인

하고, ‘공사안내표지판, 인건비’등으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청

구된 금액에 대하여는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에서는 위의 현황과 같이 총 2건의 공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공사표지판, 라바콘’등 항

목의 확인 및 정산을 소홀히 함에 따라 약 277천원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집행하였고, 1,000천원에 대해 허위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 확인하지 않고 집행하였다.

18)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2020.01.23.)

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 조달청에서는 조달청 발주공사(‘건축, 토목, 조경, 산업환경설비공사
등)에 적용하는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매년 2월경 발표하며, 공사금액 및 종류의 따라 계상
요율을 정하고 ’재료비(관급포함)+ 직접노무비 합계액의 2.93%,~1.33%까지 적용함.



【조치할 사항】

  ○○○○○장께서는 부당 지급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560천원을 회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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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명】○○○

【제  목】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행정상】주  의 / 신분상: 없음

【재정상】없  음 

【내  용】

   ○○○에서는 인사발령 등으로 사무분장이 있을 경우 소속 공무원 업무

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무의 인계인수를 실시하였다.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4조(인

계인수의 작성)에 따르면 공무원이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

무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업무

에 관한 모든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업

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에서는 인사발령 등에 따른 사무분장으로 업무가 조정되었음

에도 <표>와 같이 사무인계인수를 24회 미실시하였다.

<표> 사무인계인수 미실시 등 현황

연번
전임자

(인계자)
후임자
(인수자)

인계인수 대상사무 부적정 내용
사무분장일
(문서번호)

1
2

●○◇급 
□□□

◎◎◇급 
□□□
◎◎□급 
□□□

대형폐기물처리장 시설물 유지관리

자활근로자 관리 및 급여 지급
미실시

2020.8.26.
000-32094호

3
4

◎◎□급 
□□□

◎◎◇급 
□□□
◎◎◇급 
□□□

자활근로자 근무상황 관리

자활근로자 급여 지급
미실시

2020.10.16.
000-38707호

5
6

◎◎△급 
□□□

◎◎◇급 
□□□
●◇●급 
□□□

자활근로자 물품구입에 관한 사항

기간제근로자 물품구입에 관한 사항
미실시



【조치할 사항】

  ○○○장께서는 인사발령 등으로 업무가 조정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사

무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전임자

(인계자)
후임자
(인수자)

인계인수 대상사무 부적정 내용
사무분장일
(문서번호)

7
8

◎◎◇급 
□□□

●○◇급 
□□□
●◇●급 
□□□

자원순환행정 종합평가 준비 
기간제근로자 사업운영 

미실시

9
10

●◇●급 
□□□

◎◎◇급 
□□□
◎◎◇급 
□□□

동 자원재활용경진대해 추진 평가
재활용품 분리배출 점검 및 민원처리

미실시

11
●◇●급 
□□□

◎◎△급 
□□□

슬레이트 처리사업 등 4개 업무 미실시

12
●◇□급 
□□□

●◇□급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등 4개
업무

미실시

13

14

◎◎◇급 
□□□

◎◎◆급 
□□□
◎◎□급 
□□□

1회용품사용규제․과제포장폐기물 관
리 및 지도점검 등 3개 업무
재활용품 분리배출 점검 및 민원처리 

미실시

2020.12.21.
000-48779호15

◎◎□급 
□□□

◎◎◆급 
□□□

공동주택 분리배출 관리 지도점검
중고물품매장 관련 업무

미실시

16
◎◎◇급 
□□□

◎◎◆급 
□□□

음식물류폐기물 불법배출 단속 및 
민원처리 등 2개 업무

미실시

17
●◇□급 
□□□

◎◎◇급 
□□□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등 
3개 업무

미실시
2021.1.4.
000-70호

18
◎◎△급 
□□□

●◇□급 
□□□
●◇▲급 
□□□

청소사업대행(계약,정산,평가등)
환경지킴이 위촉,교육에 관한 사항

미실시
2021.1.28.
000-7274호

19
20

●◇◇급 
□□□

◎◎△급 
□□□
●◇□급 
□□□

생활소음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배출업소 기본부과금 등 2개 업무

미실시

2021.7.1.
000-27804호

21
●◇□급 
□□□

●◇□급 
□□□

먹는물공동시설 및 유통되는 먹는 
샘물에 관한 사항 등 6개 업무

미실시

22
◎◎◇급 
□□□

●◇▲급 
□□□

환경관리요원 등 건강검진비․부상치
료비․예방접종비 지출

미실시

23
●◇▲급 
□□□

●◇□급 
□□□

자원순환행정 종합평가 준비 미실시

24
●◇□급 
□□□

●◇▲급 
□□□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
징수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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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명】○○○

【제  목】불필요한 민원서류 징구에 관한 사항

【행정상】주  의 / 신분상: 없음

【재정상】없  음 

【내  용】

   ○○○에서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지정신고 민원서류를 접수받아 처리하

였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따르면 민원

을 접수·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

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공동

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담당자가 직접 확인·처리20)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담당 공무원은 관계법령(신고서)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

가로 요구하면 아니 되며, 민원처리 담당자가 공부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직접 확인·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에서는 2019년 자체 특정감사 시 불필요한 민원

서류 징구와 관련하여 행정상 주의 처분 받은 사실이 있다.

20) 1. 민원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여권·자동차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로 그 민원
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

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런데도 ○○○에서는 2019년 특정감사 이후21)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신

고 70건의 민원서류를 접수처리하면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또는 공부를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사항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표]와 같이 민

원서류 15건에 대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불필요한 서류 

19종을 제출받아 민원을 처리하였다.

[표] 접수 처리된 불필요한 구비서류 유형(내용) 현황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사항이므로 「공공기관의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하여 <표>는 공개하지 아니함.

【조치할 사항】

  ○○○장께서는 앞으로는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

인할 수 있는 내용은 직접 확인·처리하고, 불필요한 민원서류를 징구하

지 않도록 민원사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21) 2019년 6월 1일 ~ 2021년 5월 30일까지 새올행정시스템(민원사무별민원접수처리현황) 졉수처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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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명】○○○

【제  목】연도말 예산의 몰아쓰기 방지에 관한 사항

【행정상】주  의 / 신분상: 없음

【재정상】없  음 

【내  용】

  000는 매년 세출예산의 월별(분기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집행하였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4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운

영을 위한 일반기준에 따르면 연초에 수립한 월별 집행계획을 분기별로 재

검토하여 연말에 몰아쓰기를 방지하도록 하면서, 특히 연말 몰아쓰기 집행

사례로 ‘사무관리비로 복사용지, 토너 등 사무용품 무더기 구입사례’등을 

유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연초 수립한 월별집행계획을 수시로 파악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집

행의 균등화를 도모하고 연말에 무리하게 집행잔액을 소진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또한, 매년 ○○○○○은 신속집행 추진 협조 공문22)을 시달하여 각 부서

에 사무관리비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에서는 세출 예산 월별집행 계획을 점검 하고, ○○○○○

22) 2020년 지방재정 실속집행추진계획 알림 및 부서별 목표액 등록 요청  / ○○○○○-1064호(2020.1.22.)
  2020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활용 8대지침 시행알림 및 신속집행 적극추진/ ○○○○○-1464호(2020.2.3.)
  2분기 소비투자 목표액 알림 및 신속집행 적극추진/ ○○○○○-5213호(2020.5.7.)
  2020년 3분기 신속집행 적극추진 협조 요청 / ○○○○○-10611호(2020.9.14.)



에서 신속집행에 대한 안내를 받았음에도 표와 같이 사무용품과 토너 등의 

구입비용으로 2020년 연말(12.21.~12.28.)에 3회에 걸쳐 총 3,085천원을 집행

하는 등 세출예산집행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표> 연말 사무관리비 집행내역

연도 구입일자 집행금액 구입품목 비고

2020

2020.12.21 1,120,000원 사무용품(복사용지) 구입

2020.12.22 979,000원 프린터 토너 구입 

2020.12.28 986,900원  사무용품(바인더 등)

계 3,085,900원

【조치할 사항】

  ○○○장께서는 세출예산운영기준에 의거 월별집행계획을 수시로 파악하고 

예산의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하여 연도말에 예산을 몰아서 집행하지 않도록 철

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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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명】○○○

【제  목】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징구에 관한 사항

【행정상】시  정 / 신분상: 없음

【재정상】추  징  65,000원

【내  용】

  ○○○에서는 △△△△△△ 마스크 구매 등 물품구매 및 수리 계약 업무를 수행하였다.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제7조(채권의 매입대상 및 기준)의 

규정에 의거 1건당 1백만원 이상의 계약자는 건설공사도급, 용역계약은 대

금청구액의 100분의 2.5,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되는 채권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증빙서류로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 9조(채권의 매입면제 대상)에 따르면 채권의 매입의무가 면제되

는 대상 및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채권의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 (제7조제1항 관련) -   

대 상 별 매  입  대  상 매  입  기  준

4. 각종 계약의 체결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법인과의 

계약체결 포함)

가. 건설공사도급, 용역계약

나.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

※ 다만, 공히 계약금액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금청구액의 100분의 2.5

대금청구액의 100분의 1.5

  ※ 매입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



- 채권의 매입 면제대상 (제9조 관련) -   

구분 매입 면제 대상 및 내용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등록․허가․구매 등 바. 일반운영비,업무추진비,자산취득비 비목의 예산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23)로 대금을 

지급하는 물품의 구매

  그런데 ○○○에서는 <표>와 같이 3건의 물품구입(수리)시 현금영수증카드로 지

출할 경우 대금청구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5,000원 

미만의 산출액은 절사)을 징구하여야 함에도 3건 65,000원을 미징구 하였다.

 

<표>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미징구 현황
(단위 : 원)

구분
예산

과목

지급일

(지급명령번호)
지 급 내 역

대금

청구액

지역개발채권

(적정) 

징구액

지역개발채권 

(실제)징구액
비고

수리 
및
물품
구매

201-01
사무관리비

2019.12.30.
(603)

△△△△△△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
1,815,000 25,000 0

25,000원 
미징구

＊현금영수증

201-02
공공운영비

2020.03.20.
(124)

먹는물 공동시설 
노후 시설 수리 1,089,000 15,000 0

15,000원 
미징구

＊현금영수증

201-01
사무관리비

2020-03-26
(133)

공중화장실 
청소용품 등 

구매
1,874,200 25,000 0

25,000원 
미징구

＊현금영수증

【조치할 사항】

  ○○○장께서는 미징구한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65,000원을 징구 하시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 연찬을 통하여 대가지급 시 계

약상대자에게 관련규정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징구 하시기 바랍니다.

2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3호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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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명】○○○

【제  목】유연근무자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주  의 / 신분상: 없음

【재정상】없  음 

【내  용】

   ○○○에서는 직원이 개인 사정이 있을 경우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여 업

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에 의거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유연근무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유연근무제

는 업무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기간과 근무형태를 정하여 부서

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복무관리시스템 등을 통한 

출·퇴근을 등록하여야 한다. 유연근무제 유형 중 시차출퇴근형은 1일 

법정 근무시간인 8시간의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공무원 스스로가 출근

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 실시기간은 1주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1일 단위도 신청가능하다. 

○○○에서는 “유연근무 근태입력 철저 및 교육 결과 제출24)” 공문을 

시달하여 부서별 자체교육을 통해 유연근무 사용자가 복무관리시스템25)

을 활용하여 출근․퇴근 입력 등 근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강조하였다.

  그런데 ○○○에서는 <표>와 같이 ○○◇급 □□□이 2020년~ 2021년 

24) ○○○-14768호(2019.6.20.)

25) 복무관리시스템 ⇒ 본청, 보건지소, 의회사무국 등 : 지문인식시스템 활용



유연근무 신청일 302일 중 68일에 대해 복무관리시스템에 출·퇴근을 등

록하지 않는 등 지방공무원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

<표> 유연근무 신청일 출․퇴근 미등록 현황
(작성기준:2021.7.30.)

유연근무자 유연근무 신청내역 출·퇴근 
미등록일

출근
미등록일

퇴근
미등록일 총위반일수

○○◇급
□□□

2020.04.13.~2020.12.31./ 177일26) 
(08:00~17:00/월~금)

19일 3일 18일

총 302일 중
68일

2021.02.01.~2021.12.31./ 125일 
(08:30~17:30/월~금)

3일 0일 25일

【조치할 사항】

  ○○○장께서는 유연근무자가 출․퇴근을 복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는 

등 유연근무자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 유연근무 일정변경일 3일(2020.9.2. 2020.12.2. 2020.12.3.)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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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명】○○○

【제  목】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행정상】주  의 / 신분상: 없음

【재정상】없  음 

【내  용】

  ○○○에서는 인사발령 등으로 사무분장이 있을 경우 소속 공무원 업무

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무의 인계인수를 실시하였다.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4조

(인계인수의 작성)에 따르면 공무원이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하도록 하였다.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

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

를 인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에서는 정기인사발령 시에 인사발령에 따른 인계인수 철저 이

행을 통보27)하면서 기관 전출입 등으로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및 온나

라시스템 아이디 생성이 안되었을 경우에도 직무대리자(또는 서무)에게 먼저 

인계인수한 후 직무대리자(또는 서무)가 다시 후임자에게 전자적으로 인계인수

하도록 강조하였다.

27) 전자적 방식(온나라) 인계인수 이행 철저 / ○○○-14650호(2020.6.24.)
   2021년 상반기 인사발령에 따른 인계인수 이행 철저 / ○○○-2454호(2021.1.27)



  그런데 ○○○에서는 인사발령 등에 따른 사무분장으로 업무가 조정되었음

에도 <표>와 같이 사무인계인수를 12회 미실시하였고 3회는 4일 지연하여 

실시하였으며, 특히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등에도 직무대리자(또는 

서무)에게 전자적으로 업무를 인계인수하지 않는 등 사무인계인수를 소홀히 

하였다.

<표> 사무인계인수 미실시 등 현황

연번
전임자

(인계자)
후임자
(인수자)

인계인수 대상사무 부적정 내용
사무분장일
(문서번호)

1
▲▲□급 
□□□

(2021.1.27.시전출)

직무대리자
(또는 서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해촉 등 
관리

미실시
2021.1.27.
000-1501호

2
○○◇급 
□□□

▲▲□급 
□□□

민간인 식품위생 유공자 표창 미실시
2021.1.27.
000-1496호

3
▲▲□급 
□□□

○○□급 
□□□

홈페이지 정비 및 각종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미실시

4
5

▲▲□급 
□□□

▲▲□급 
□□□
○○□급 
□□□

원도심 활성화 등 2개 업무
모범․향토음식점,안심식당 지원 및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사항 4개업무

미실시
4일 지연실시

2021.5.3.
000-6769호6

○○□급 
□□□

○○□급 
□□□

홈페이지 정비 등 2개 업무 4일 지연실시

7
8

▲▲□급 
□□□

○○□급 
□□□
○○□급 
□□□

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
음식문화개선 업무추진 및 평가 

4일 지연실시

9
▲▲□급 
□□□

▲▲□급 
□□□

제조업소 등 품목보고에 관한 사항
(○○○, ○○○, ○○○, ○○○)

미실시
2021.6.30.
000-9622호

10
○○◇급 
□□□

○○□ □□□ 시니어감시원 운영관리 미실시

11
12
13

▲▲□급 
□□□

○○◇급 
□□□
○○◇급 
□□□
●●◇급 
□□□

명예공중위생감시원 관리운영
행락질서 및 하절기 위해식품 단속
□□□ 사용 식품접객업소

미실시

2021.5.14.
000-7275호

14
○○◇급 
□□□

●●◇급 
□□□

위생안전관리 관련 점검계획 수립 미실시

15
●●◇급 
□□□

○○◇급 
□□□

계절별 시기별 점검사항 등 취합관
리

미실시



【조치할 사항】

  ○○○장께서는 인사발령 등으로 업무가 조정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사

무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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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명】○○○

【제  목】연가보상비 지급에 관한 사항

【행정상】시  정 / 신분상: 없음

【재정상】회  수  248,010원

【내  용】

  ○○○에서는 소속 직원들이 재직기간별로 부여된 연가일수 내에서 연가

를 사용한 후 사용하지 않은 연가 일수에 대하여는 보상일수28)를 정하여 연

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7조의 2(연가일수의 공제)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 연도 중 신규 임용, 퇴직, 공로연수, 1개월 이상 교육훈련, 병가(공무상 

병가 제외 기간 등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하여 

산정한 연가일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연간 통상 병가(공무상 병가 제외일수는 합산하여 개월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28) 연가보상일수: 2019년 ~ 2020년 13일



출처:「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7조의2,�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제5장�지방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기준

  그런데 ○○○에서는 ○○◇급 □□□에게 2020년도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면서 

병가를 42.52일 사용하여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29)이 1개월임에도 

연가보상비를 잘못 산정하여 1,116,030원으로 지급하는 등 248,010원의 연가 보

상비를 과다 지급하였다.

[표] 연가보상비 과다 지급 현황 

(단위: 원)

【조치할 사항】

  ○○○장께서는 과다 지급한 연가보상비 248,010원을 회수 조치하시기

바라며, 업무담당자에게 관련규정 연찬 교육 등을 실시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

하지 않도록 지출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 2 제3항 휴직, 연도 중 신규 임용되거나 퇴직, 공로연수, 1개월이상 교육훈련, 병가
(공무상 병가 제외 기간 등

< 연가보상비 계산방법>

   ○ 연가일수 = 해당연도 연가일수 ×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

12개월

   ○ 연가보상일수 = 미사용연가일수 ×
12개월 - 제외기간

12개월

    ○ 연가보상비 = 12월 말 현재 월봉급액의 86% × 1/30 × 연가보상일수

연번 부서명 직급 성  명 연도 월 봉급액

연 가  보 상 비

비  고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 내역)

당초

지급액

(A)

적정

지급액

(B)

과다 지급액

(C=A-B)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

보상
일수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

보상
일수

합  계 248,010

1 000 ○○◇ □□□ 2020 4,325 700 0 9 1,116,030 1 7  868,020 248,010 병가1월 (42.5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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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명】○○○

【제  목】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행정상】주  의 / 신분상: 없음

【재정상】없  음 

【내  용】

  ○○○에서는 과 정원수에 따라 편성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하였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자

치단체 직제에 반영된 과,담당관실,팀,반 등 과형태를 유지하는 보조기관의 

기본운영 경비이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30)에 따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실․
과․소동 의 정원수에 따라 편성하며, 전체 직원의 사기 앙양 경비 등으로 사용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에서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편성목적과 예산편성기준에 맞게 전

체직원(17명)의 사기앙양 경비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표>와 같이 2020.4.22. 등 3회

에 걸쳐 타부서 직원, 희망일자리 근로자 등을 포함시켜 일부 직원 등의 오찬

비용 315,000원을 집행하였다.

30) 00000 2019년~2020년 본예산 세출예산사업명세서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정원25인 이하 350,000원*12월(4,200천원)



<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현황
(단위 : 원)

지출일자 지출내역 지출금액 집행대상 지급처 비 고

2020.04.22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직원격려)

121,000
직원 22명

(000 직원, ○○○○○ 직원)
♠♠♠페

2020.06.15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직원격려)

104,000 직원8명 ♠♠♠♠♠집

2020.12.11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

(***** 근로자격려)
90,000

○○○○○장님,
000 직원6명
*****근로자3명

♠♠♠♠♠수

【조치할 사항】

  ○○○장께서는 회계 관계 직원에 대한 관련법규 연찬 교육 등을 실시하여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세출예산의 편성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하시고, 앞으

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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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명】○○○

【제  목】가족돌봄휴가 사용에 관한 사항

【행정상】시 정 / 신분상: 없음

【재정상】회 수  91,530원

【내  용】

   000는 자녀의 병원진료 동행 등으로 자녀돌봄이 필요한 직원에게 자녀

돌봄휴가31)를 사용하도록 복무 관리하였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특별휴가)에 따라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진료(건강검진 또는 예방

접종 포함)에 동행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같은 규정 제6조(휴가의 종류)에 따르면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

가로 구분하고 이 규정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결근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제26조(결근기간 등의 봉급감액)에는 그 결근일수가 연

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봉급일액

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급 □□□가 <표1>과 같이 자녀돌봄을 목

적으로 자녀돌봄휴가 1일을 허가받고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안경구입’

으로 사용하여 자녀돌봄휴가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였다.

31) (현)가족돌봄휴가 / 2020.10.20. 개정



  이로 인해 사용자가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특별휴가 1일이 2019년도 

연가보상일수에 포함되어 <표2>와 같이 연가1일 91,530원의 연가보상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표1> 자녀돌봄휴가 사용 현황

지급 성 명 신청일 신청사유 실제사용사유 증빙첨부 비고

□□◀급 □□□ 2019.07.26.(1일) 자녀돌봄휴가 안경구입 안경구입
간이영수증

<표2> 연가보상비 부당 지급액(2019년) 

구분 총연가일수 사용일수 잔여일수 연가보상비 부당 지급액

기지급 22 10.69 11.31 1,098,420원
91,530원

정당지급 22 11.69 10.31 1,006,890원  

【조치할 사항】

  ○○○장께서는 □□○급 □□□에 대하여 연가보상비 91,530원 회수하

시고, 앞으로는 직원들이 가족돌봄휴가를 규정에 맞게 사용하도록 복무관

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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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명】○○○

【제  목】연도말 예산의 몰아쓰기 방지에 관한 사항

【행정상】주  의 / 신분상: 없음

【재정상】없  음 

【내  용】

  000는 매년 세출예산의 월별(분기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집행하였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4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운

영을 위한 일반기준에 따르면 연초에 수립한 월별 집행계획을 분기별로 재

검토하여 연말에 몰아쓰기를 방지하도록 하면서, 특히 연말 몰아쓰기 집행

사례로 ‘사무관리비로 복사용지, 토너 등 사무용품 무더기 구입사례’등을 

유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연초 수립한 월별집행계획을 수시로 파악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집

행의 균등화를 도모하고 연말에 무리하게 집행잔액을 소진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또한, 매년 ○○○○○은 신속집행 추진 협조 공문32)을 시달하여 각 부서

에 사무관리비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였다. 

32) 2019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추진 / ○○○○○-2455호(2019.2.27.)
   2019년 상반기 신속집행 적극추진 협조 / ○○○○○-3612호(2019.3.28.)
   2020년 지방재정 실속집행추진계획 알림 및 부서별 목표액 등록 요청  / ○○○○○-1064호(2020.1.22.)
   2020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활용 8대지침 시행알림 및 신속집행 적극추진/ ○○○○○-1464호(2020.2.3.)
 



  그런데 ○○○에서는 세출 예산 월별집행 계획을 점검 하고, ○○○○○

에서 신속집행에 대한 안내를 받았음에도 표와 같이 사무용품과 토너 등의 

구입비용으로 2019 연말(12.20.~12.30.)에 5회에 걸쳐 총 4,354천원을 집행하

였고,  2020 연말(12.22~12.28)에 3회에 걸쳐 2,830천원을 집행하는 등 세출

예산집행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표> 연말 사무관리비 집행내역

연도 구입일자 집행금액 구입품목 비고

2019

2019.12.20 901,400원 사무용품 구입

2019.12.24 930,000원 사무용품 구입

2019.12.24 792,000원 복사기 소모용품 구입

2019.12.30 895,000원 사무용품 구입

2019.12.30 836,000원
복사기 및 프린터 소모용품 

구입

계 4,354,400원

2020

2020.12.22 894,850원 사무용품 구입

2020.12.22 946,000원 전산소모품 구입

2020.12.28 990,000원 사무용품 구입

계 2,830,850원

【조치할 사항】

  ○○○장께서는 세출예산운영기준에 의거 월별집행계획을 수시로 파악하

고 예산의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하여 연도말에 예산을 몰아서 집행하지 않

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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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명】○○○

【제  목】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청구 등 정산소홀

【행정상】시  정 / 신분상: 없음

【재정상】회  수  6,361천원

【내  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
(단위: 천원)

부서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자 허위부당
청 구 액 부당청구 미집행내역

총  계 2건 6,361

0 0 0

○○○○○ 내 도시계획시
설사업(***-*****선 등 4개
소)설치공사

소  계 2,070

‘19.12.23~’
20.10.16

㈜♠♠♠
♠♠

1,563 목적외 사용 2건(인건비 등)
507 제경비

○○○구역 ***-*****선 도
로개설 및 주차장 조성공
사

소  계 4,291

‘19.06.20~’
20.09.16

㈜♠♠♠
♠

3,200 목적외 사용 2건(인건비 등)
1,091 제경비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9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

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33)」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인 공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

비(이하“안전관리비”라 한다)를 도급금액에 계상34)하도록 되어 있다.

3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2020.01.23.)

3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 조달청에서는 조달청 발주공사(‘건축, 토목, 조경, 산업환경설비공사 등)에 적용하
는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매년 2월경 발표하며, 공사금액 및 종류의 따라 계상 요율을 정하고 ’재료비(관
급포함)+ 직접노무비 합계액의 2.93%,~1.33%까지 적용함.



    또한 같은 기준 제7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안전관리비는 근

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발주자는 수급인(계약자)이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는 내용은 같은 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에서 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

계약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당사자는 계약의 내용

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자부 예규)」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르면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

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사를 추진하면서 계약상대자가 준공 또는 기성요청 시 ‘안전

관리비 사용내역(정산)서’를 제출받아 상기 기준에 따라 사용여부를 확인

하고, ‘공사안내표지판, 인건비’등으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에 대하여는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에서는 위의 현황과 같이 총 2건의 공사에 대하여 계

약상대자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인건비’등 항목의 확인 및 

정산을 소홀히 함에 따라 약6,361천원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지 않

은 채 부당하게 집행하였다.

【조치할 사항】

   ○○○장께서는 부당 지급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361천원을 회수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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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명】○○○○○

【제  목】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행정상】주  의 / 신분상: 없음

【재정상】없  음 

【내  용】

  ○○○○○에서는 인사발령 등으로 사무분장이 있을 경우 소속 공무원 

업무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무의 인계인수를 실시하였다.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4조

(인계인수의 작성)에 따르면 공무원이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하도록 하였다.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

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

를 인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에서는 정기인사발령 시에 인사발령에 따른 인계인수 철저 이

행을 통보35)하면서 기관 전출입 등으로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및 온나

35) 전자적 방식(온나라) 인계인수 이행 철저 / ○○○-14650호(2020.6.24.)
   2021년 상반기 인사발령에 따른 인계인수 이행 철저 / ○○○-2454호(2021.1.27)
   2021년 하반기 인사발령에 따른 인계인수 이행 철저 / ○○○-16069호(2021.6.30.)



라시스템 아이디 생성이 안되었을 경우에도 직무대리자(또는 서무)에게 먼저 

인계인수한 후 직무대리자(또는 서무)가 다시 후임자에게 전자적으로 인계인수

하도록 강조하였다.

  그런데 ○○○○○에서는 인사발령 등에 따른 사무분장으로 업무가 조정되

었음에도 <표>와 같이 사무인계인수를 11회 미실시하였고, 특히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등에도 직무대리자(또는 서무)에게 전자적으로 업무를 

인계인수하지 않는 등 사무인계인수를 소홀히 하였다.

<표> 사무인계인수 미실시 등 현황

연번
전임자

(인계자)
후임자
(인수자)

인계인수 대상사무 부적정 내용
사무분장일
(문서번호)

1
▲▲○급 
□□□

◎◎□급 
□□□

국가안전대진단 등 3개 업무 미실시
2020.7.7.

00000-6230호

2
□□◀급 
□□□

▲▲○급 
□□□

재난관리평가 업무 미실시
2020.7.14.
00000-6521호

3
◎◎◇급 
□□□

◎◎□급 
□□□

민방위대원 교육에 관한 사항 등 5개
업무

미실시

4
▲▲○급 
□□□

◀◀○급 
□□□

시특법대상 시설물 조사 계획수립 및 
관리 등 3개 업무

미실시
2020.9.7.

00000-8749호
5

◎◎◇급 
□□□

▲▲○급 
□□□

국가안전대진단 미실시

6
▲▲○급 
□□□

◀◀○급 
□□□

국가안전대진단 미실시
2021.1.27.
00000-979호

7
▲▲▲급 
□□□

◎◎◇급 
□□□

지역자율방재단 관리운용 등 2개 
업무

미실시

8
◎◎◇급 
□□□

◎◎□급 
□□□

재난관리기금 및 심의위원회 운용관
리 등 8개 업무

미실시
2021.02.2.
00000-1237호

9
◎◎□급 
□□□

◎◎◇급 
□□□

민방위대원 교육에 관한 사항 등 5
개 업무

미실시

10
□□◀급 
□□□

□□◀급 
□□□

재난관리실태 점검 및 공시에 관한 
사항 등 2개 업무

미실시
2021.7.1.

00000-6685호
11

▲▲▲급 
□□□

(2021.7.1.공로연수)

직무대리자
(또는 서무)

풍수해보험사업 업무 등 8개업무 미실시



【조치할 사항】

  ○○○○○장께서는 인사발령 등으로 업무가 조정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

라 사무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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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명】○○○○○

【제  목】연가보상비 지급에 관한 사항

【행정상】시  정 / 신분상: 없음

【재정상】회  수  439,170원

【내  용】

  ○○○○○에서는 소속 직원들이 재직기간별로 부여된 연가일수 내에서 

연가를 사용한 후 사용하지 않은 연가 일수에 대하여는 보상일수36)를 정하

여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7조의 2(연가일수의 공제)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 연도 중 신규 임용, 퇴직, 공로연수, 1개월 이상 교육훈련, 병가(공무상 

병가 제외) 기간 등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하여 

산정한 연가일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연간 통상 병가(공무상 병가 제외)일수는 합산하여 개월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36) 연가보상일수: 2019년 ~ 2020년 13일



출처:「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7조의2,�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제5장�지방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기준

  그런데 ○○○○○에서는 ◎◎◇급 □□□ 외 1명에게 2019 ~ 2020년도 연가  

 보상비를 지급하면서 병가 16.1 ~ 58일 사용 및 1개월간 휴직하는 등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37)이 1 ~ 3개월임에도 연가보상비를 잘못 산정하여  

 지급하는 등 2019 ~ 2020년도 동안 총 2명에게 439,170원의 연가보상비를  

 과다 지급하였다.

[표] 연가보상비 과다 지급 현황 

(단위: 원)

【조치할 사항】

  ○○○○○장께서는 과다 지급한 연가보상비 439,170원을 회수 조치하시기

바라며, 업무담당자에게 관련규정 연찬 교육 등을 실시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

하지 않도록 지출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 2 제3항 휴직, 연도 중 신규 임용되거나 퇴직, 공로연수, 1개월이상 교육훈련, 병가
(공무상 병가 제외 기간 등

< 연가보상비 계산방법>

   ○ 연가일수 = 해당연도 연가일수 ×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

12개월

   ○ 연가보상일수 = 미사용연가일수 ×
12개월 - 제외기간

12개월

    ○ 연가보상비 = 12월 말 현재 월봉급액의 86% × 1/30 × 연가보상일수

연번 부서명 직급 성  명 연도 월 봉급액

연 가  보 상 비

비  고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 내역)

당초

지급액

(A)

적정

지급액

(B)

과다 지급액

(C=A-B)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

보상
일수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

보상
일수

합  계 439,170

1 00000 ◎◎◇ □□□ 2020 3,637,400 2 11 1,146,990 3 9   938,440 208,550
휴직1월 

(12.14~12.31)

병가2월 (58일)

2 00000 ◎◎△ □□□ 2019 4,022,400 0 11 1,268,390 1 9 1,037,770 230,620 병가1월 (16.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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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제  목】민방위 장비 점검·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주  의 / 신분상: 없음

【재정상】없  음 

【내  용】

   ○○○○○에서는 민방위사태에서 주민보호를 위해 수행되는 대피유도 및 

긴급구조 지원, 응급적인 방재 등을 위해 필요(최소)한 장비를 확보 관리하고 

있다.

  「민방위기본법」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민방위 업무지침」에 따르면, 민방위장비와 화생방장비는 시·군·구 민

방위계획에 따라 읍·면·동 합동으로 민방위장비에 대해 분기 1회 조사 및 

점검을 시행38)하여야 하며, 보관 장비의 내구 연한 고려, 노후 장비의 정비 및 

폐기 시행39), 장비현황 전산관리40) 등 민방위 장비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

록 되어 있다.

  그런데 ○○○○○에서는 민방위 장비를 총괄 관리하면서 민방위 업무지침에 

따라 분기별, 상·하반기 구와 동이 합동으로 민방위 장비를 점검하여야 함에

도 '20년 하반기 및 '21년 1분기41) 민방위 장비 일제점검 내역을 확인한 결과 

구·동 합동으로 점검하지 않고 동 자체점검 후 보고된 사항만을 취합하였으며, 

38) 상·하반기 민방위 시설장비 일제점검 및 재물조사와 병행 실시 / 민방위 업무지침
39) 노후장비 교체시기를 사전 판단하여 예산확보 등 대책 수립 / 민방위 업무지침
40) 기관별 민방위 장비 현황을 민방위 새올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 / 민방위 업무지침
41) '20년 하반기 점검결과 제출/00000-418(2021.1.12.), '21년 1분기 검검결과 보고/00000-3082(2021.3.26.)



  특히 분기보고 및 대전광역시에 점검결과를 제출42)하면서‘민방위장비 보관 

및 노후장비 폐기 등 관리하고 있음’으로 결과 보고 하였으나, 2021년도 행

정복지센터 종합감사결과 [표]와 같이 ○○○○○ 외 5개 행정복지센터에서는 

▲▲▲▲▲, △△△ △△ 등 내구연한이 경과된 장비에 대해 사용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관리하고 있고, 정비현황을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전

산관리 하면서 실제 보유현황과 일치하지 않게 관리되었다.

  또한 민방위 업무지침43)에 따라 ◐◐◐◐◐ 중 유효기간이 경과된 생산품을 

폐기(훈련 및 교육용 전환 활용 후 폐기 등) 조치하지 아니하고 보관 관리하고 

있음에도‘보관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으로 보고하는 등 ◐◐◐◐◐에 대해 

조사 및 점검을 소홀히 하였다. 

[표] 2021년 행정복지센터 종합감사 결과

연 번 소  속 내구연한 경과 ○○○○○
유효기간 경과 폐기대상 

000비
비    고

1 ○○○○동 △△△△△ 등 ○종 ○개 ○○○○○ ○○개
0000생산/

내구연한 ◐년

2 ○○동 △△△△△ 등 ○종 ○개 - 폐기완료

3 ○○동 △△△△△ ○개 ○○○○○ ○○개
0000생산/00개
0000생산/00개
생산년도 00/00개

4 ○○동 △△△△△ 등 ○종 ○개 ○○○○○ ○○개 
0000년생산/00개
생산년도 00/00

5 ○○○동 △△△△△ 등 ○종 ○개 - -

6 ○○○동 ▽▽▽▽▽▽ ○개 - 폐기완료

42) '20년 하반기 점검결과 제출/00000-418(2021.1.12.)
43) (폐기대상) 0000년까지 생산된 00000



【조치할 사항】

  ○○○○○장께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행정복지센터에 보관중인 ◐◐◐ 장비

에 대해 점검·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노후장비 교체시기를 사전 판단

하여 예산확보 등 대책을 수립하는 등 동일한 사례가 발생 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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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제  목】공가 부당 사용 및 허위 출장 등에 관한 사항

【행정상】시 정 / 신분상: 훈계

【재정상】회수·징수 30,000원  

【내  용】

  ○○○에서는 당해 연도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직원에게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정규 근무지 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직

원에게는 출장을 명하는 등 복무 관리하였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6(공가)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국민건강보험법」제52조(건강검진)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규정 제4조의2(출장공무원)에 따르면 상사의 명에 따라 정규 근무지 외

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하며, 사적일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에서는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영을 준용한다고 하였다.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에 따르면 일비는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31조(가산징수 등)에는 공무

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하였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27조(준수사항)에 따르면 운전

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에서는 ♧♧○급 □□□가 <표>와 같이 2021.4.9.(금)에 건

강검진을 목적으로 공가를 허가받았으나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았고, 실제

로는 2021.4.15.(목)에 ‘□□□ 전수조사 및 민원처리, □□□ □□ 및 유지보

수’를 목적으로 출장명령을 받아 출장시간(08:38~16:42) 중에 ♣♣♣♣의학

과의원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으며 당일 출장에 대한 여비 10,000원도 지

급받았다. 

<표> 공가 사용 및 출장 현황

대상자 공가신청내역 건강검진
실시내역44)

출장내역

일시 목적(지역) 여비

♧♧○급
□□□

2021.04.09.(금)
1일 / 건강검진

2021.04.15.(목)
일반검진 및 
대장암검진

신청 2021.04.15.  
     09:00~16:30
확인 2021.04.15.
     08:38~16:42

□□□ 전수조사 및 
민원처리, □□□ 
□□ 및 유지보수

(중구관내)

10,000원 
수령

  

  또한 운전자는 배차 받은 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근무지를 이탈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였고, 그로 인해 차량을 운행

하지 않았음에도 당일 차량운행일지에 중형화물차(94어△△△△)를 

08:38~16:42 까지 ‘□□□ 전수조사, □□□ □□ 및 유지’용무로 25km 

운행한 것으로 차량운행일지를 허위 작성하는 등 운전원의 준수사항을 위

반하였다.

  이와 같이 ♧♧○급 □□□는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공가를 신청하여 허

가 받았으나 공가당일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아 공가를 당초 허가받은 목적

44) 건강검진 실시확인서(직장제출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출장명령을 받고 출장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건강검진을 받는 등 출장시간을 사적인 일

에 사용하였으며, 출장근무를 허위로 실시하였음에도 출장여비를 부당

하게 지급받았고, 차량운행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

하였다.

【조치할 사항】

  ○○○장께서는 ♧♧○급 □□□에 대하여 공가 1일의 허가를 취소하고 

연가로 대체하도록 조치하시고, 부당하게 수령한 여비 10,000원과 수령금액

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 20,000원을 가산하여 30,000원을 회수 및 징수하

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는 직원들이 공가와 출장시간을 부당하게 사용하

지 않도록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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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명】○○○

【제  목】불필요한 민원서류 징구에 관한 사항

【행정상】주  의 / 신분상: 없음

【재정상】없  음 

【내  용】

   ○○○에서는 건설업(종합공사, 전문공사)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민원서

류를 접수받아 처리하였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따르면 민원

을 접수·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

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공동

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담당자가 직접 확인·처리45)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담당 공무원은 관계법령(신고서)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

가로 요구하면 아니 되며, 민원처리 담당자가 공부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직접 확인·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에서는 2019년 자체 특정감사 시 불필요한 민원

서류 징구와 관련하여 행정상 주의 처분 받은 사실이 있다.

45) 1. 민원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여권·자동차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로 그 민원
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

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런데도 ○○○에서는 2019년 특정감사 이후46) 건설업등록과 관련하여 77

건의 민원서류를 접수처리하면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또는 공부를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사항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표]와 같이 민원서

류 23건에 대하여 건물등기사항증명,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등 불필요한 서류 

29종을 제출받아 민원을 처리하였다.

[표] 접수 처리된 불필요한 구비서류 유형(내용) 현황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사항이므로 「공공기관의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하여 <표>는 공개하지 아니함.

【조치할 사항】

  ○○○장께서는 앞으로는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

인할 수 있는 내용은 직접 확인·처리하고, 불필요한 민원서류를 징구하

지 않도록 민원사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46) 2019년 6월 1일 ~ 2021년 5월 30일까지 새올행정시스템(민원사무별민원접수처리현황) 졉수처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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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명】○○○

【제  목】연도말 예산의 몰아쓰기 방지에 관한 사항

【행정상】주  의 / 신분상: 없음

【재정상】없  음 

【내  용】

  000는 매년 세출예산의 월별(분기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집행하였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4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운

영을 위한 일반기준에 따르면 연초에 수립한 월별 집행계획을 분기별로 재

검토하여 연말에 몰아쓰기를 방지하도록 하면서, 특히 연말 몰아쓰기 집행

사례로 ‘사무관리비로 복사용지, 토너 등 사무용품 무더기 구입사례’등을 

유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연초 수립한 월별집행계획을 수시로 파악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집

행의 균등화를 도모하고 연말에 무리하게 집행잔액을 소진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또한, 매년 ○○○○○은 신속집행 추진 협조 공문47)을 시달하여 각 부서

에 사무관리비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였다. 

47) 2020년 지방재정 실속집행추진계획 알림 및 부서별 목표액 등록 요청  / ○○○○○-1064호(2020.1.22.)
  2020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활용 8대지침 시행알림 및 신속집행 적극추진/ ○○○○○-1464호(2020.2.3.)
  2분기 소비투자 목표액 알림 및 신속집행 적극추진/ ○○○○○-5213호(2020.5.7.)
  2020년 3분기 신속집행 적극추진 협조 요청 / ○○○○○-10611호(2020.9.14.)



  그런데 ○○○에서는 세출 예산 월별집행 계획을 점검 하고, ○○○○○에

서 신속집행에 대한 안내를 받았음에도 표와 같이 사무용품과 토너 등의 구

입비용으로 2020 연말(12.22~12.29)에 3회에 걸쳐 2,641천원을 집행하는 등 세

출예산집행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표> 연말 사무관리비 집행내역

연도 구입일자 집행금액 구입품목 비고

2020

2020.12.22 836,000원 사무용품(토너) 구입

2020.12.22 940,800원 사무용품(문구류) 구입

2020.12.29 864,900원 사무용품(문구류) 구입

계 2,641,700원

【조치할 사항】

  ○○○장께서는 세출예산집행기준에 의거 월별집행계획을 수시로 파악하

고 예산의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하여 연도말에 예산을 몰아서 집행하지 않

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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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명】○○○

【제  목】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징구에 관한 사항

【행정상】시  정 / 신분상: 없음

【재정상】추  징 55,000원

【내  용】

  ○○○에서는 사무용품 구매 등 물품구매 계약업무를 수행하였다.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제7조(채권의 매입대상 및 기준)의 

규정에 의거 1건당 1백만원 이상의 계약자는 건설공사도급, 용역계약은 대

금청구액의 100분의 2.5,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되는 채권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증빙서류로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 9조(채권의 매입면제 대상)에 따르면 채권의 매입의무가 면제되

는 대상 및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채권의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 (제7조제1항 관련) -   

대 상 별 매  입  대  상 매  입  기  준

4. 각종 계약의 체결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법인과의 

계약체결 포함)

가. 건설공사도급, 용역계약

나.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

※ 다만, 공히 계약금액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금청구액의 100분의 2.5

대금청구액의 100분의 1.5

  ※ 매입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



- 채권의 매입 면제대상 (제9조 관련) -   

구분 매입 면제 대상 및 내용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등록․허가․구매 등 바. 일반운영비,업무추진비,자산취득비 비목의 예산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48)로 대금을 

지급하는 물품의 구매

  그런데 ○○○에서는 <표>와 같이 2건의 물품구입시 현금영수증카드로 지출할 

경우 대금청구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5,000원 미만

의 산출액은 절사)을 징구하여야 함에도 2건 55,000원을 미징구 하였다.

  

<표>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미징구 현황

(단위 : 원)

구분
예산

과목

지급일

(지급명령번호)
지 급 내 역

대금

청구액

지역개발채권

(적정) 징구액

지역개발채권 

(실제)징구액
비고

물품
구매

201-01
사무관리비

2019.10.31.
(238)

사무용품 구입 2,387,300 35,000 0

35,000원 
미징구

＊현금영수증

201-01
사무관리비

2019.11.13
(256)

국공유지 
무단점용 안내판 

제작
1,500,000 20,000 0

20,000원 
미징구

＊현금영수증

【조치할 사항】

  ○○○장께서는 미징구한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55,000원을 징구 하시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 연찬을 통하여 대가지급 시 계

약상대자에게 관련규정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징구 하시기 바랍니다.

  

48)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3호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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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명】○○○

【제  목】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청구 등 정산소홀

【행정상】시  정 / 신분상: 없음

【재정상】회  수  18,697천원

【내  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
(단위: 천원)

부서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자 허위부당
청 구 액 부당청구 미집행내역

총  계 2건 18,697 

0 0 0

○○○ 보행환경 
개선사업 전기공사

소  계 106

’20.04.23~06.18 ㈜ ♣ ♣ ♣ ♣
80 목적 외 사용 1건(공사표지판)
26 제경비

○○○○ 소하천 
정비사업

소  계 18,591

’19.04.15~12.10 ♣♣♣♣(주)
13,876 목적 외 사용 1건(인건비)
4,715 제경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세금신고누락)
(단위: 천원)

부서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자 허위부당
청 구 액 부당청구 미집행내역

총  계 1건   944

0 0 0
○○동 구거 호안 
및 하상 정비

소  계 944

‘19.04.23~07.21 ㈜♣♣♣♣발 944
부가세 누락
(일반세금계산서) 1건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9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49)」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인 공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

비(이하“안전관리비”라 한다)를 도급금액에 계상50)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기준 제7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안전관리비는 근

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발주자는 수급인(계약자)이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는 내용은 같은 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에서 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

계약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당사자는 계약의 내용

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자부 예규)」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르면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

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사를 추진하면서 계약상대자가 준공 또는 기성요청 시 ‘안전

관리비 사용내역(정산)서’를 제출받아 상기 기준에 따라 사용여부를 확인

하고, ‘공사안내표지판, 인건비’등으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에 대하여는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에서는 위의 현황과 같이 총 3건의 공사에 대하여 계약

49)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2020.01.23.)

5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 조달청에서는 조달청 발주공사(‘건축, 토목, 조경, 산업환경설비공사 등)에 적용하
는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매년 2월경 발표하며, 공사금액 및 종류의 따라 계상 요율을 정하고 ’재료비(관
급포함)+ 직접노무비 합계액의 2.93%,~1.33%까지 적용함.



상대자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공사표지판, 단순인건비’등 항

목의 확인 및 정산을 소홀히 함에 따라 약 18,697천원을 감액하거나, 반

환을 요구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집행하였고, 944천원에 대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집행하였다.

【조치할 사항】

  ○○○장께서는 부당 지급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8,697천원을 회수조치

하고, ㈜♣♣♣♣에서 발생한 일반세금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37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명】○○○

【제  목】허위 출장 등에 관한 사항

【행정상】시 정 / 신분상: 훈계

【재정상】회수·징수 30,000원

【내  용】

  ○○○에서는 정규 근무지 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직원

에게 출장을 명하여 그 업무를 완수하도록 관리하였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의2(출장공무원)에 따르면 상사의 명에 따라 

정규 근무지 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하며, 사적일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대정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에서는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영을 준용한다고 하였다.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에 따르면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 일비는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31조(가산징수 등)에는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에서는 □□○급 □□□이 <표>와 같이 2019.11.25.(월) 



14:40~16:40까지 ‘□□□ 및 □□□□ 점검’을 목적으로 ◈◈동, ◇◇동, 

◎◎동 지역에 출장명령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출장시간에 중에 ◆◆◆◆

에서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였고 당일 출장에 대한 여비 10,000원도 지급

받았다. 

  이와 같이 □□○급 □□□은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출장명령을 받았으나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건강검진을 받는 등 출장시간을 사적인 일에 

사용하였으며, 출장근무를 허위로 실시하였음에도 출장여비를 부당하게 

지급받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 

<표> 출장 현황

대상자
출장내역 건강검진 실시내역51)

공가신청내역
일시 목적(장소) 여비 일반검진 위암검진

□□○급

□□□

2019.11.25.(월) 

14:40~16:40

□□□ 및 

□□□□ 점검

(ㅇㅇㅇ동,00동,

◐◐동)

10,000원 

수령

2019.11.25.

(월)

2019.11.29.

(금)

2019.11.29.(1일)

건강검진

【조치할 사항】

  ○○○장께서는 □□○급 □□□에 대하여 부당하게 수령한 여비 10,000원

과 수령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 20,000원을 가산하여 30,000원을 회수 

및 징수하시고 앞으로는 직원들이 출장시간을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께서는 관련 공무원인 대전광역시 ○○○○○ ○○○○과 (전 

중구 ○○○) □□○급 □□□을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51) 건강검진 실시확인서(직장제출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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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명】○○○

【제  목】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행정상】주  의 / 신분상: 없음

【재정상】없  음 

【내  용】

  ○○○에서는 인사발령 등으로 사무분장이 있을 경우 소속 공무원 업무

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무의 인계인수를 실시하였다.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4조

(인계인수의 작성)에 따르면 공무원이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하도록 하였다.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

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

를 인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에서는 정기인사발령 시에 인사발령에 따른 인계인수 철저 이

행을 통보52)하면서 기관 전출입 등으로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및 온나

라시스템 아이디 생성이 안되었을 경우에도 직무대리자(또는 서무)에게 먼저 

인계인수한 후 직무대리자(또는 서무)가 다시 후임자에게 전자적으로 인계인수

하도록 강조하였다.

52) 전자적 방식(온나라) 인계인수 이행 철저 / ○○○-14650호(2020.6.24.)
   2021년 상반기 인사발령에 따른 인계인수 이행 철저 / ○○○-2454호(2021.1.27)



  그런데 ○○○에서는 인사발령 등에 따른 사무분장으로 업무가 조정되었음

에도 <표>와 같이 사무인계인수를 19회 미실시하였고, 특히 후임자가 정해

지지 않은 경우 등에도 직무대리자(또는 서무)에게 전자적으로 업무를 인계

인수하지 않는 등 사무인계인수를 소홀히 하였다.

<표> 사무인계인수 미실시 등 현황

연번
전임자

(인계자)
후임자

(인수자)
인계인수 대상사무

부적정 
내용

사무분장일
(문서번호)

1
□□◀급 
□□□

□□◀급 
□□□

일반 무허가 건축물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 
등 4개 업무

미실시
2020.11.24.
000-55416호

2
⊙⊙●급 
□□□

⊙⊙●급 
□□□

재건축정비업무-△△동▲구역(○○아파트) 미실시
2021.1.6.
000-637호

3
□□○급 
□□□

□□○급 
□□□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운영 미실시

2021.2.2.
000-5445호

4
⊙⊙□급 
□□□

□□◀급 
□□□

미착공․미준공 건축물 관리업무 미실시

5
□□◀급 
□□□

□□◀급 
□□□

동절기․해빙기․우기 대비 각종 안전관리 점
검 업무

미실시

6
□□◀급 
□□□

(2021.1.27.시전출)

직무대리자
(또는 서무)

건축물 통계업무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 관련 업무

미실시

7
□□◀급 
□□□

◎◎◆급 
□□□

공동주택 노후공용시설 지원사업 미실시

8
⊙⊙●급 
□□□

◎◎◆급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변경) 미실시

9
⊙⊙●급 
□□□

⊙⊙●급 
□□□

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 업무 미실시

10
⊙⊙□급 
□□□

⊙⊙□급 
□□□

옥외광고물 종합계획․평가에 관한 사항 등 
6개 업무

미실시

11
□□◀급 
□□□

□□◀급 
□□□

주택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업무-◐
◐◐◐구역 지역주택조합

미실시
2021.2.4.
000-6009호

12
⊙⊙●급 
□□□

□□◀급 
□□□

화재안전특별조사 통보분 지도단속업무 등 
2개 업무

미실시
2021.3.24.
000-13781호

13
□□◀급 
□□□

⊙⊙●급 
□□□

일반 무허가건축물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 
등 3개 업무
담당동: ◉◉, ◈◈, ○○, ▣▣, ◑◑, ◁◁

미실시

14
⊙⊙□급 
□□□

⊙⊙□급 
□□□

동절기․해빙기․우기 대비 각종 안전관리 점
검 업무

미실시

2021.7.6.
000-32753호

15

16

17

□□◀급 
□□□

□□◀급 
□□□

□□◀급 
□□□

□□◀급 
□□□

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이후업무-
●●●●구역 재건축사업
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계획 및 조합업무
(●●●●구역, ◁◁◁◁구역  ♤♤동 ◇
◇맨선) 등 5개 업무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이후업무(◁
◁◁◁구역, ♤♤동 ◇◇맨션)

미실시

18
◎◎◇급 
□□□

□□◀급 
□□□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2개 구역
건축허가(주거복합 30~299세대) 4개구역

미실시



【조치할 사항】

  ○○○장께서는 인사발령 등으로 업무가 조정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사

무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전임자

(인계자)
후임자

(인수자)
인계인수 대상사무

부적정 
내용

사무분장일
(문서번호)

19
□□◀급 
□□□

◎◎◆급 
□□□

공동주택관리 관계자 교육 등 3개 업무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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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명】○○○

【제  목】유연근무자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주  의 / 신분상: 없음

【재정상】없  음 

【내  용】

   ○○○에서는 직원이 개인 사정이 있을 경우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여 업

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에 의거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유연근무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유연근무

제는 업무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기간과 근무형태를 정하여 부

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복무관리시스템 등을 통

한 출·퇴근을 등록하여야 한다. 유연근무제 유형 중 시차출퇴근형은 1

일 법정 근무시간인 8시간의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공무원 스스로가 출

근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 실시기간은 1주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

되 1일 단위도 신청가능하다. 

○○○에서는 “유연근무 근태입력 철저 및 교육 결과 제출53)” 공문을 

시달하여 부서별 자체교육을 통해 유연근무 사용자가 복무관리시스템54)

을 활용하여 출근․퇴근 입력 등 근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강조하였다.

  그런데 ○○○에서는 ⊙⊙□급 □□□이 <표>와 같이 2020년 유연근무 

53) ○○○-14768호(2019.6.20.)

54) 복무관리시스템 ⇒ 본청, 보건지소, 의회사무국 등 : 지문인식시스템 활용



신청일 111일 중 99일 대해 복무관리시스템에 출·퇴근을 등록하지 않는 

등 지방공무원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

<표> 유연근무 신청일 출․퇴근 미등록 현황

유연근무자 유연근무 신청내역 출·퇴근 
미등록일

출근
미등록일

퇴근
미등록일 총위반일수

□□□
2020.07.22.~2020.12.31.

(총 111일)
76일 22일 1일 99일

【조치할 사항】

  ○○○장께서는 유연근무자가 출․퇴근을 복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는 

등 유연근무자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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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명】○○○

【제  목】불필요한 민원서류 징구에 관한 사항

【행정상】주  의 / 신분상: 없음

【재정상】없  음 

【내  용】

   ○○○에서는 건축물 부존재 증명 발급신청, 옥와광고물 표시 허가·신고 등 

민원서류를 접수받아 처리하였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따르면 민원

을 접수·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

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공동

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담당자가 직접 확인·처리55)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담당 공무원은 관계법령(신고서)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

가로 요구하면 아니 되며, 민원처리 담당자가 공부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직접 확인·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에서는 2019년 자체 특정감사 시 불필요한 민원

서류 징구와 관련하여 행정상 주의 처분 받은 사실이 있다.

55) 1. 민원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여권·자동차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로 그 민원
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

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런데도 ○○○에서는 2019년 특정감사 이후56) [표]와 같이 건축물 부존재 

증명발급 신청(119건) 민원서류를 접수처리하면서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

이용 또는 공부를 통하여 직접 확인할 사항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등

기사항 증명서, 건축물대장을 제출받아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옥외광고물 표

시·허가 신고(446건)는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등록증 등 불필

요한 민원서류 50건을 제출받아 민원을 처리하였다.

[표] 접수 처리된 불필요한 구비서류 유형(내용) 현황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사항이므로 「공공기관의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하여 <표>는 공개하지 아니함.

【조치할 사항】

  ○○○장께서는 앞으로는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

인할 수 있는 내용은 직접 확인·처리하고, 불필요한 민원서류를 징구하

지 않도록 민원사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56) 2019년 6월 1일 ~ 2021년 5월 30일까지 새올행정시스템(민원사무별민원접수처리현황) 졉수처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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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명】○○○

【제  목】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행정상】주  의 / 신분상: 없음

【재정상】없  음 

【내  용】

  ○○○에서는 과 정원수에 따라 편성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하였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자

치단체 직제에 반영된 과,담당관실,팀,반 등 과형태를 유지하는 보조기관의 

기본운영 경비이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57)에 따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실․
과․소동 의 정원수에 따라 편성하며, 전체 직원의 사기 앙양 경비 등으로 사용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에서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편성목적과 예산편성기준에 맞게 전

체직원(22명)의 사기 앙양 경비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표>와 같이 2020.11.26.에  

일부 직원들의 오찬 비용으로 140천원을 집행하였다.

57) 00000 2019년~2020년 본예산 세출예산사업명세서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정원25인 이하 350,000원*12월(4,200천원)



<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현황
(단위 : 원)

품의일자
(지출일자) 지출내역 지출금액 집행대상 지급처 비 고

2020.11.26.
(2020.11.3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

(인사이동환영회)
140,000 000 직원 7명 ♣♣♣♣장

【조치할 사항】

  ○○○장께서는 회계 관계 직원에 대한 관련법규 연찬 교육 등을 실시하여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세출예산의 편성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하시고, 앞으

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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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명】○○○

【제  목】연가보상비 지급에 관한 사항

【행정상】시  정 / 신분상: 없음

【재정상】회  수  73,730원

【내  용】

  ○○○에서는 소속 직원들이 재직기간별로 부여된 연가일수 내에서 연가

를 사용한 후 사용하지 않은 연가 일수에 대하여는 보상일수58)를 정하여 연

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7조의 2(연가일수의 공제)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 연도 중 신규 임용, 퇴직, 공로연수, 1개월 이상 교육훈련, 병가(공무상 

병가 제외 기간 등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하여 

산정한 연가일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연간 통상 병가(공무상 병가 제외일수는 합산하여 개월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58) 연가보상일수: 2019년 ~ 2020년 13일



출처:「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7조의2,�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제5장�지방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기준

  그런데 ○○○에서는 ◎◎◇급 □□□에게 2019년 연가보상비를 지급   

하면서 10개월 휴직하여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59)이 10개월임에도  

 연가보상비를 잘못 산정하여 294,910원을 지급하는 등 73,730원의 연가  

 보상비를 과다 지급하였다.

[표] 연가보상비 과다 지급 현황 

(단위: 원)

【조치할 사항】

  ○○○장께서는 과다 지급한 연가보상비 73,730원을 회수 조치하시기 바라며,

업무담당자에게 관련규정 연찬 교육 등을 실시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

도록 지출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 2 제3항 휴직, 연도 중 신규 임용되거나 퇴직, 공로연수, 1개월이상 교육훈련, 병가
(공무상 병가 제외 기간 등

< 연가보상비 계산방법>

   ○ 연가일수 = 해당연도 연가일수 ×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

12개월

   ○ 연가보상일수 = 미사용연가일수 ×
12개월 - 제외기간

12개월

    ○ 연가보상비 = 12월 말 현재 월봉급액의 86% × 1/30 × 연가보상일수

연번 부서명 직급 성  명 연도 월 봉급액

연 가  보 상 비

비  고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 내역)

당초

지급액

(A)

적정

지급액

(B)

과다 지급액

(C=A-B)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

보상
일수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

보상
일수

　 합 계 　 　 　 　 　 　 73,730

1 000 ◎◎◇ □□□ 2019 2,571,900 9 4 294,910 10 3 221,180 73,730 휴직10월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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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명】○○○

【제  목】불필요한 민원서류 징구에 관한 사항

【행정상】주  의 / 신분상: 없음

【재정상】없  음 

【내  용】

   ○○○에서는 복구의무면제 신청, 산지전용허가 등 민원서류를 접수받아 처

리하였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따르면 민원

을 접수·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

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공동

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담당자가 직접 확인·처리60)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담당 공무원은 관계법령(신고서)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

가로 요구하면 아니 되며, 민원처리 담당자가 공부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직접 확인·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에서는 2019년 자체 특정감사 시 불필요한 민원

서류 징구와 관련하여 행정상 주의 처분 받은 사실이 있다.

60) 1. 민원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여권·자동차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로 그 민원
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

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런데도 ○○○에서는 2019년 특정감사 이후61) 복구의무면제 신청(8건), 산

지전용허가 신청(협의) (25건) 관련하여 민원서류를 접수처리하면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공부를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사항임에도 이를 확

인하지 아니하고 [표]와 같이 민원서류 4건에 대하여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

장,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불필요한 서류 7종을 제출받아 민원을 

처리하였다.

[표] 접수 처리된 불필요한 구비서류 유형(내용) 현황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사항이므로 「공공기관의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하여 <표>는 공개하지 아니함.

【조치할 사항】

  ○○○장께서는 앞으로는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직접 확인·처리하고, 불필요한 민원서류를 징구

하지 않도록 민원사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61) 2019년 6월 1일 ~ 2021년 5월 30일까지 새올행정시스템(민원사무별민원접수처리현황) 졉수처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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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명】○○○

【제  목】특근매식비 집행에 관한 사항

【행정상】시  정 / 신분상: 없음

【재정상】회  수  8,000원

【내  용】

  ○○○에서는 시간외 근무자에게 특근매식비를 집행하고, 과 정원수에 따라 편

성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62)에 따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실․
과․소․동의 정원수에 따라 편성하며, 전체 직원의 사기 앙양 경비 등으로 사용

한다고 되어 있고, 특근매식비는 정규 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

거나 근무종료 후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에서는 <표>와 같이 000 전직원 대상으로 2019.10.07.에 저녁 식사 

비용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12,000원을 집행하였음에도, 같은날 저녁시간외근

무자 1인에 대한 급식비로 특근 매식비 8,000원을 중복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

다.

62) 000 2019년 본예산 세출예산사업명세서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정원30인 이하 400,000원*12월(4,800천원)



<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및 특근매식비 집행현황

(단위 :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근매식비 집행내역

 사용일 내역 지급처 금액 지급일
급식

인원
업소명 금액

2019.10.

07.

18:00~

신규발령자 환영을 위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지급

/ 000 전직원

(0000, 000 포함)

♣♣♣랑 512,000 2019.10.07 1 ♣♣♣당 8,000

【조치할 사항】

  ○○○장께서는 중복 집행한 특근매식비 8,000원을 회수 조치하시고, 앞으로 유사

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45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명】○○○

【제  목】공가 부당 사용에 관한 사항

【행정상】시 정 / 신분상: 없음

【재정상】회 수  93,590원 

【내  용】

  ○○○에서는 당해 연도 건강검진대상 직원에게 검진에 필요한 기간에 대해 

공가를 허가하여 복무 관리하였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6(공가)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국민건강보험법」제52조(건강검진)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규정 제6조(휴가의 종류)에 따르면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

휴가로 구분하고 이 규정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결근한 것으

로 보도록 되어 있고, 제26조(결근기간 등의 봉급감액)에는 그 결근일수가 

연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봉급일

액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면 시간선

택제공무원이 결근 등 봉급의 감액지급 사유 발생 시 영 제29조의3(시간선

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보수 지급)63)에 따라 책정된 봉급월액을 기

준으로 영 제26조(결근기간 등의 봉급감액)64)에서 정한 비율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63)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근무할 경우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64) 결근한 사람으로서 그 결근일수가 연가일수를 초과한 공무원에게는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봉급

일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런데 ○○○에서는 ◎◎◎◎◎◎◎◎ ○급 □□□이 <표1>과 같이

2020.12.8.(화)에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공가를 허가받고, 실제로는 휴무일인 

2020.12.28.(월)에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공가 1일(8시간)을 허가받은 목적

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용자가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공가 8시간이 2020년 연가시

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사용자의 2020년도 잔여연가시간이 4시간에 불과

하여 연가시간을 초과한 4시간의 결근시간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표

2,3>과 같이 4시간의 연가보상비 30,420원과 결근시간 4시간에 해당하는 봉

급 63,17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표1> 공가 사용 현황

직급 성명 공가신청내역 건강검진 실시내역65) 비고

◎◎◎◎◎◎◎◎  
○급

□□□
2020.12.08.(1일)

건강검진
2020.12.28.(월)
일반건강검진

※ 2020.12.28.(월)
휴무일

<표2> 연가보상비 부당 지급액(2020년) 

구분 총 연가시간 사용시간 잔여시간 연가보상비 부당 지급액

기지급 52 48 4 30,420원
30,420원

정당지급 52 56 -4 0원

<표3> 결근(4시간)에 따른 보수 부당 지급액(2020년 12월분)

구분 총 근무시간 총 보수액 부당 지급액

기지급 80 1,263,580원
63,170원

정당지급 76 1,200,410원

65) 건강검진 실시 확인서(직장제출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치할 사항】

  ○○○장께서는 ◎◎◎◎◎◎◎◎ ◇급 □□□에 대하여 연가보상비 

30,420원과 보수 63,170원을 회수하시고 앞으로는 직원들이 공가를 부당하

게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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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명】○○○

【제  목】연가보상비 지급에 관한 사항

【행정상】시  정 / 신분상: 없음

【재정상】회  수  1,245,540원

【내  용】

  ○○○에서는 소속 직원들이 재직기간별로 부여된 연가일수 내에서 연가

를 사용한 후 사용하지 않은 연가 일수에 대하여는 보상일수66)를 정하여 연

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7조의 2(연가일수의 공제)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 연도 중 신규 임용, 퇴직, 공로연수, 1개월 이상 교육훈련, 병가(공무상 

병가 제외 기간 등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하여 

산정한 연가일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연간 통상 병가(공무상 병가 제외일수는 합산하여 개월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66) 연가보상일수: 2019년 ~ 2020년 13일



출처:「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7조의2,�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제5장�지방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기준

  그런데 ○○○에서는 ◎◎◇급 □□□ 외 4인에게 2019 ~ 2020년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면서 병가 15.25 ~ 54.6일 사용, 6개월간 휴직 및 신규임용(2020. 9. 24.)  

 되어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67)이 1 ~ 9개월임에도 연가보상비를  

 잘못 산정하여 지급하는 등 2019 ~ 2020년도 동안 총 5명에게 1,245,540원의  

 연가보상비를 과다 지급하였다.

[표] 연가보상비 과다 지급 현황 
(단위: 원)

67)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 2 제3항 휴직, 연도 중 신규 임용되거나 퇴직, 공로연수, 1개월이상 교육훈련, 병가
(공무상 병가 제외 기간 등

< 연가보상비 계산방법>

   ○ 연가일수 = 해당연도 연가일수 ×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

12개월

   ○ 연가보상일수 = 미사용연가일수 ×
12개월 - 제외기간

12개월

    ○ 연가보상비 = 12월 말 현재 월봉급액의 86% × 1/30 × 연가보상일수

연번 부서명 직급 성  명 연도 월 봉급액

연 가  보 상 비

비  고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 내역)

당초

지급액

(A)

적정

지급액

(B)

과다 지급액

(C=A-B)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

보상
일수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

보상
일수

　 합 계 　 　 　 　 　 　 1,245,540

1 000 ◎◎◇ □□□ 2019 2,571,900 0 7 516,090 1 4 294,910 221,180 병가1월 (15.25일)

2 000 ◎◎△ □□□ 2019 4,192,900 0 4 480,780 2 2  240,390 240,390 병가2월 (54.6일)

3 000 □□◀ □□□ 2020 3,080,800 0 13 1,148,110 1 11 971,470 176,640 병가1월 (33일)

4 000 ◎◎◆ □□□ 2020 1,689,360 6 91 629,560 6 34 235,220 394,340 휴직6월 (7.1~12.31)

5 000
◎◎◎
◎◎◎
◎◎

□□□ 2020 1,263,580 3 42 319,480 9 14 106,490 212,990 신규임용(9.24)
제외기간9월



【조치할 사항】

  ○○○장께서는 과다 지급한 연가보상비 1,245,540원을 회수 조치하시기

바라며, 업무담당자에게 관련규정 연찬 교육 등을 실시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

하지 않도록 지출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47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명】○○○

【제  목】공용차량 사고보고에 관한 사항

【행정상】주  의 / 신분상: 없음

【재정상】없  음 

【내  용】

  ○○○에서는 주·정차 위반 단속을 위한 공용차량 26누0000, 03거0000, 72

조0000를 보유·관리 운용하고 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68) 제18조(차량 집중관리)와 제19조

(차량 관리방법)에 따르면 차량은 차량 총괄부서에서 집중관리 하여야 한다. 다

만, 실제로 차량을 운행하는 단위부서 등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

단되는 경우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제2차 관리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또한 같은 규칙 제25조(기록관리)69), 제26조(근무지침), 제28조(주의의무), 제

29조(사고보고)에 따라 운전원70)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차량을 관리

하여야 하며, 운전원은 운전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하고, 운전원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

는 차고장 또는 차량관리 부서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에서는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차고장 또는 차량관리 

부서에 지체없이 보고 하고, 차량운행일지 등을 기록 유지·관리하여야 했

다.

6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8조
69) 제1항제2호~제5호까지의 서식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시군구행정포탈시스템의 전산입력으로 갈음 할 수 있음.)
70) 같은 규칙 제32조(차량직접운전) 구 소속공무원은 업무능률의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차량

을 배차 받아 직접 운행할 수 있으며,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런데 ○○○에서는 <표>와 같이 26누0000, 03거0000(2020.04.09.사고), 72조

0000의 경우 차량사고가 발생하자 운전자71)가 부서 차량 담당자인 ◎◎△급 □

□□에게 차량사고 직후 유선으로 사고내용을 보고 하였고, □□□은 사고현장 

출장 후 출장 결과보고서72)를 작성하여 내부결재 받았으나 차량관리 부서에 사

고경위 및 조치사항 등 보고하지 않고 종결처리 하였으며, 

  또한 03거0000(2020.07.21.) 차량의 사고 발생 시에는 차량 담당자의 출장 결과

보고서도 없었으며, 차고장 또는 차량관리 부서에 사고경위 등을 보고하지 않았

고, 사고원인(내용)과 책임에 대한 정확한 규명 없이 사고차량에 대하여 운전

자 임의로 보험처리 신고하였으며, 차량운행일지에 사고내역, 차량정비대장에 

정비내역 등을 기록 유지·관리하여야 함에도 기록하지 않는 등 공용차량 관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표> 공용차량 사고 보험사 접수(처리) 내용

차량

번호
운 전 원

사     고     내     역
보 상 액 비 고

일 시 유형 내  용 사고장소

03거

0000

◎◎◎◎◎

◎◎◎◎급

□□□

2020.04.09. 접촉
자차 주행중 대차가 
차선병경하면서 
자차와 접촉

대전 중구 
◇◇동 

○○○○운동장 
청문 맞은 편

620,000원
(자차)

자  기
부담금
200천원

◎◎◎◎◎

◎◎◎급

□□□

2020.07.21. 접촉 자차 나오다가 옆에 
바리게이트와 접촉

대전 중구 
○○○ 중구청 

근처

1,596,000원
(자차)

자  기
부담금
408천원

26누

0000

◎◎◎◎◎

◎◎◎급

□□

2020.05.07. 

11:30
접촉

자차 ◆◆동 
□□□□앞 소로에서 
대로로 좌회전중 

대로1차선 직진하던 
대차와 충돌한 
사고임, 자차 
적색점멸 대차 

황색점멸

대전 중구 
◆◆동 

○○○○○ 2차 
앞

7,246,763원
(대물)

513,113원
(자차)

자  기
부담금
200천원

차량운행
일지 
미작성

72조

0000

◎◎◇급

□□□

2020.10.12.

09:28
접촉

신호없는 골목네거기 
자차 좌측직진중 
대차 우측직진중 

접촉 

대전 중구 
◎◎동 

○○아파트 
△△△△△△ 
옆 사거리

1,417,460원
(대물)

71) □□(26누0000), □□□(03거0000), □□□(72조0000)
72) 000-2442(2020.4.13.)/03거0000, 000-30055(2020.5.7.)/26누0000, 000-70501(2020.10.12.)/72조0000 



【조치할 사항】

  ○○○장께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사고발생시 총괄부서에 지체없이 보고하고,   

차량운행일지, 정비내역 등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차량사용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는 등 동일한 사례가 발생 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

랍니다.



[일련번호:  48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명】○○○

【제  목】불필요한 민원서류 징구에 관한 사항

【행정상】주  의 / 신분상: 훈계

【재정상】없  음 

【내  용】

   ○○○에서는 화물운송사업 양도·양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택시)개시 등 

신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양수 등 민원서류를 접수받아 처리

하였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따르면 민원

을 접수·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

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공동

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담당자가 직접 확인·처리73)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담당 공무원은 관계법령(신고서)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

가로 요구하면 아니 되며, 민원처리 담당자가 공부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직접 확인·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에서는 2019년 자체 특정감사 시 불필요한 민원

서류 징구와 관련하여 행정상 주의 처분 받은 사실이 있다.

73) 1. 민원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여권·자동차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로 그 민원
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

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런데도 ○○○에서는 2019년 특정감사 이후74) 화물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양도·양수(206건), 여객자동차운송사업(택시)개시 등 신고

(317건),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3건), 중고자동차제시신고(21건), 중

고자동차매도신고(23건) 관련하여 민원서류를 접수처리하면서 행정정보공동이

용 또는 공부를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사항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표]와 같이 민원서류 65건에 대하여 자동차등록증(33건),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29건), 건설기계 등록증(4건) 등 불필요한 서류 65종을 제출받아 민

원을 처리하였다.

[표] 접수 처리된 불필요한 구비서류 유형(내용) 현황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사항이므로 「공공기관의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하여 <표>는 공개하지 아니함.

【조치할 사항】

  ○○○장께서는 앞으로는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직접 확인·처리하고, 불필요한 민원서류를 징구

하지 않도록 민원사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74) 2019년 6월 1일 ~ 2021년 5월 30일까지 새올행정시스템(민원사무별민원접수처리현황) 졉수처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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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명】○○○

【제  목】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청구 등 정산소홀

【행정상】시  정 / 신분상: 없음

【재정상】회  수  671천원

【내  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
(단위: 천원)

부서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자 허위부당
청 구 액 부당청구 미집행내역

총  계 1건 671

0 0 0
○○○ 제1노외 공영주차
장 보수보강공사

소  계 671

‘19.10.21~
12.21

♣ ♣ ♣ ♣
( 주 )

501 목적외 사용 1건(안전휀스)
170 제경비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9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75)」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인 공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

비(이하“안전관리비”라 한다)를 도급금액에 계상76)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기준 제7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안전관리비는 근로

75)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2020.01.23.)

7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 조달청에서는 조달청 발주공사(‘건축, 토목, 조경, 산업환경설비공사 등)에 적용하
는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매년 2월경 발표하며, 공사금액 및 종류의 따라 계상 요율을 정하고 ’재료비(관
급포함)+ 직접노무비 합계액의 2.93%,~1.33%까지 적용함.



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

고, 발주자는 수급인(계약자)이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에 대

하여 이를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목적 외

로 사용할 수 없는 내용은 같은 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불

가내역)에서 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

약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 집행기준(행자부 예규)」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

급)에 따르면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사를 추진하면서 계약상대자가 준공 또는 기성요청 시 ‘안전

관리비 사용내역(정산)서’를 제출받아 상기 기준에 따라 사용여부를 확인

하고, ‘공사안내표지판, 인건비’등으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청

구된 금액에 대하여는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에서는 위의 현황과 같이 총 1건의 공사에 대하여 계약

상대자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경계휀스’등 항목의 확인 및 

정산을 소홀히 함에 따라 약 671천원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지 않

은 채 부당하게 집행하였다.

【조치할 사항】

  ○○○장께서는 부당 지급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71천원을 회수조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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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명】○○○○○○

【제  목】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행정상】주  의 / 신분상: 없음

【재정상】없  음 

【내  용】

  ○○○○○○에서는 인사발령 등으로 사무분장이 있을 경우 소속 공무

원 업무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무의 인계인수를 실시하였다.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4조

(인계인수의 작성)에 따르면 공무원이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하도록 하였다.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

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

를 인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에서는 정기인사발령 시에 인사발령에 따른 인계인수 철저 이

행을 통보77)하면서 기관 전출입 등으로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및 온나

라시스템 아이디 생성이 안 되었을 경우에도 직무대리자(또는 서무)에게 먼저 

인계인수한 후 직무대리자(또는 서무)가 다시 후임자에게 전자적으로 인계인수

하도록 강조하였다.

77) 전자적 방식(온나라) 인계인수 이행 철저 / ○○○-14650호(2020.6.24.)
   2021년 상반기 인사발령에 따른 인계인수 이행 철저 / ○○○-2454호(2021.1.27)



  그런데 ○○○○○○에서는 인사발령 등에 따른 사무분장으로 업무가 조정

되었음에도 <표>와 같이 사무인계인수를 18회 미실시하였고, 특히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등에도 직무대리자(또는 서무)에게 업무를 인계인수하지 

않는 등 사무인계인수를 소홀히 하였다.

<표> 사무인계인수 미실시 등 현황

연번
전임자

(인계자)
후임자

(인수자)
인계인수 대상사무 부적정 내용

사무분장일
(문서번호)

1 ⊙⊙●급 
□□□

□□◀급 
□□□

○○동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및 
지원 등 2개 업무 미실시

2020.7.7.
000000-2990

호

2 ⊙⊙□급 
□□□

□□◀급 
□□□

○○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맞춤형 
플랫폼 조성, 공영주차장 확보, 마
을복지․문화센터 신축) 등 8개 업무

미실시

3 ⊙⊙●급 
□□□

⊙⊙□급 
□□□

○○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맞춤패션 
특화거리 조성, 역사․문화 맞춤 가로
조성) 등 4개 업무

미실시

4 ⊙⊙●급 
□□□

□□◀급 
□□□

빈집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등 3
개 업무 미실시

2020.7.27.
000000-3336

호
5 □□◀급 

□□□
⊙⊙●급 
□□□

○○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범죄예방 
환경설계 및 스마트 가로시설물 설치 미실시

6 ⊙⊙□급 
□□□

⊙⊙●급 
□□□

○○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어린이
마을 놀이터 및 돌봄센터 리모델링 미실시

7 ⊙⊙●급 
□□□

□□◀급 
□□□

○○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도시재
생활성화계획 수립 미실시 2020.9.7.

000000-4031
호8 □□◀급 

□□□
□□◀급 
□□□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 미실시

9 □□○급 
□□□

□□○급 
□□□

○○○○○담당 업무총괄 등 3개업
무 미실시

2021.1.28.
000000-493

호

10
□□◀급 
□□□

(2021.1.27.시전출)

직무대리자
(또는 서무)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빈집정비(철
거)사업 추진 미실시

11 □□◀급 
□□□

□□◀급 
□□□

○○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
원센터 설치 및 운영 미실시

12 □□◀급 
□□□

◎◎◇급 
□□□

○○동 도시재생 뉴딜사업-현장지
원센터 관리 미실시

13 □□◀급 
□□□

◎◎◇급 
□□□

○○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
생대학 운영 및 관리 등 5개 업무 미실시

14 ⊙⊙●급 
□□□

◎◎◇급
□□□

○○동 도시재생 뉴딜사업-현장지
원센터 관리 등 2개 업무 미실시

15 ⊙⊙●급 
□□□

⊙⊙□급 
□□□

○○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어린이
마을 놀이터 및 돌봄센터 리모델링 
등 3개 업무

미실시

16 □□◀급 
□□□

⊙⊙□급 
□□□

○○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재활용쓰
레기 분리수거장 및 무인택배함 설치 미실시

17 □□◀급 
□□□

□□◀급 
□□□

○○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도시재생
대학 운영 및 관리 등 3개 업무 미실시 2021.7.2.

000000-2914
호18 □□◀급 

□□□
□□◀급 
□□□

○○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창업․업
종전환 컨설팅 등 7개 업무 미실시



【조치할 사항】

  ○○○○○○장께서는 인사발령 등으로 업무가 조정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사무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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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명】○○○

【제  목】공가 부당 사용에 관한 사항

【행정상】시 정 / 신분상: 없음

【재정상】회 수  85,610원

【내  용】

  ○○○에서는 당해 연도 건강검진대상 직원에게 검진에 필요한 기간에 대해 

공가를 허가하여 복무 관리하였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6(공가)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소속 공무원이「국민건강보험법」제52조(건강검진)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규정 제6조(휴가의 종류)에 따르면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

휴가로 구분하고 이 규정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결근한 것으

로 보도록 되어 있고, 제26조(결근기간 등의 봉급감액)에는 그 결근일수

가 연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봉

급일액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급 □□□이 <표1>과 같이 2019.10.8.(목)에 건

강검진을 목적으로 공가를 허가받고, 실제로는 대체휴무일인 2019.10.7.(수)

에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공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사용자가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공가 1일이 2019년도 연가

보상일수에 포함되어 <표2>와 같이 연가1일 85,610원의 연가보상비를 부당

하게 지급받았다.

<표1> 공가 사용 현황

직급 성명 공가신청내역 건강검진 실시내역78) 비고

△△●급 □□□
2019.10.08.(1일)

건강검진
2019.10.07.(수)
일반건강검진

※ 2019.10.07.(수)
대체휴무일

<표2> 연가보상비 부당 지급액(2019년) 

구분 총연가일수 사용일수 잔여일수 연가보상비 부당 지급액

기지급 22 15.44 6.56 599,230원
85,610원

정당지급 22 16.44 5.56 513,620원

【조치할 사항】

  ○○○장께서는 △△●급 □□□에 대하여 연가보상비 85,610원을 회수 하

시고 앞으로는 직원들이 공가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복무관

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78) 건강검진 실시확인서(직장제출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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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명】○○○

【제  목】연가보상비 지급에 관한 사항

【행정상】시  정 / 신분상: 없음

【재정상】회  수  205,640원

【내  용】

  ○○○에서는 소속 직원들이 재직기간별로 부여된 연가일수 내에서 연가를 

사용한 후 사용하지 않은 연가 일수에 대하여는 보상일수79)를 정하여 연가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7조의 2(연가일수의 공제)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 연도 중 신규 임용, 퇴직, 공로연수, 1개월 이상 교육훈련, 병가(공무상 

병가 제외 기간 등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하여 

산정한 연가일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연간 통상 병가(공무상 병가 제외일수는 합산하여 개월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79) 연가보상일수: 2019년 ~ 2020년 13일



출처:「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7조의2,�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제5장�지방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기준

  그런데 ○○○에서는 ◇◇◇◇◆급 □□□에게 2020년 연가보상비를 지급  

 하면서 병가 58.75일 사용 및 2개월간 휴직하는 등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80)이 4개월임에도 연가보상비를 잘못 산정하여 1,233,820원으로 지급   

하는 등 205,640원의 연가보상비를 과다 지급하였다.

[표] 연가보상비 과다 지급 현황 

(단위: 원)

【조치할 사항】

  ○○○장께서는 과다 지급한 연가보상비 205,640원을 회수 조치하시기

바라며, 업무담당자에게 관련규정 연찬 교육 등을 실시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

하지 않도록 지출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 2 제3항 ◇◇, 연도 중 신규 임용되거나 퇴직, 공로연수, 1개월이상 교육훈련, 병가
(공무상 병가 제외 기간 등

< 연가보상비 계산방법>

   ○ 연가일수 = 해당연도 연가일수 ×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

12개월

   ○ 연가보상일수 = 미사용연가일수 ×
12개월 - 제외기간

12개월

    ○ 연가보상비 = 12월 말 현재 월봉급액의 86% × 1/30 × 연가보상일수

연번 부서명 직급 성  명 연도 월 봉급액

연 가  보 상 비

비  고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 내역)

당초

지급액

(A)

적정

지급액

(B)

과다 지급액

(C=A-B)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

보상
일수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

보상
일수

합  계 205,640

1 000
◇◇

◇◇◆
□□□ 2020 3,586,700 3 12 1,233,820 4 10 1,028,180 205,640

휴직2월 (6.15~7.31)

병가2월 (58.7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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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명】○○○

【제  목】공용차량 사고보고에 관한 사항

【행정상】주  의 / 신분상: 없음

【재정상】없  음 

【내  용】

  ○○○에서는 치매안심센터 치매관리사업 업무를 위한 공용차량 55로△△△

△, 55로▲▲▲▲를 보유·관리 운용하고 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81) 제18조(차량 집중관리)와 제19조

(차량 관리방법)에 따르면 차량은 차량 총괄부서에서 집중관리 하여야 한다. 다

만, 실제로 차량을 운행하는 단위부서 등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

단되는 경우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제2차 관리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또한 같은 규칙 제25조(기록관리)82), 제26조(근무지침), 제28조(주의의무), 제

29조(사고보고)에 따라 운전원83)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차량을 관리

하여야 하며, 운전원은 운전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하고, 운전원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

는 차고장 또는 차량관리 부서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에서는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차고장 또는 차량관리 

부서에 지체없이 보고 하고, 차량운행일지, 차량정비일지 등을 기록 유지·

관리 하여야 했다.

8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8조
82) 제1항제2호~제5호까지의 서식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시군구행정포탈시스템의 전산입력으로 갈음 할 수 있음.)
83) 같은 규칙 제32조(차량직접운전) 구 소속공무원은 업무능률의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차량

을 배차 받아 직접 운행할 수 있으며,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런데 ○○○에서는 차량사고 발생시 운전자가 차고장 또는 차량관리 부서

에 사고경위 및 조치사항 등을 보고하여야 함에도, <표>와 같이 55로△△△△, 

55로▲▲▲▲ 차량의 사고발생 시 규정에 따라 보고하지 않았고, 사고원인(내용)

과 책임에 대한 정확한 규명 없이 사고 차량에 대하여 운전자 임의로 보험처리 

신고하고 자체 내부 결재(보고) 종결처리84) 하였으며. 

  또한 차량운행일지에 사고내역, 차량정비대장에 정비내역 등을 기록 유지·관

리 하여야 함에도 기록하지 않는 등 공용차량 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표> 공용차량 사고 보험사 접수(처리) 내용

차 량

번 호
운전원

사     고     내     역
보 상 액 비 고

일 시 유형 내  용 사고장소

55로
△△△△

◇◇◇

◇◆급
□□□

2019.
11.21. 

차대

차

접촉

차대차 접촉 △△동 
♣♣♣♣ 앞

대물 424,000원(피해차량)
000-33622(2019.11.22.) 내부결재

55로
▲▲▲▲

◇◇◆급
□□□

2019.
12.16. 접촉

정차하고 있던 상기 차량을 타인의 이륜 오토바이가 접촉사고
중구♣♣♣

계단 앞

대물 228,000원(피해차량)
000-36245

(2019.12.17.)

내부결재

【조치할 사항】

  ○○○장께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사고발생시 총괄부서에 지체없이 보고하고,  

 차량운행일지, 정비내역 등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차량사용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는 등 동일한 사례가 발생 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

랍니다.

84) 55로△△△△[000-33622(2019.11.22.)내부결재 보고], 55로6173[000-36245(2019.12.17.)내부결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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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명】○○○

【제  목】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청구 등 정산소홀

【행정상】시  정 / 신분상: 없음

【재정상】회  수  1,123천원

【내  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
(단위: 천원)

부서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자 허위부당
청 구 액 부당청구 미집행내역

총  계 1건 154

0 0 0
000 화장실시설개선 및 
옥상(부분)방수공사

소  계 154

‘19.07.04~
09.01 ㈜♣♣♣♣

125 목적외 사용 1건(안전휀스)
29 제경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전자세금계산서 허위 제출
(단위: 천원)

부서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자 허위부당
청 구 액 부당청구 미집행내역

총  계 1건 969

0 0 0
000 물탱크 교체 및 추가
설치공사

소  계 969

‘20.10.07~
12.05 ㈜♣♣♣♣

766 세금계산서 허위발급(1건)
203 제경비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9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85)」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인 공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

비(이하“안전관리비”라 한다)를 도급금액에 계상86)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기준 제7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안전관리비는 근로

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

고, 발주자는 수급인(계약자)이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에 대

하여 이를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목적 외

로 사용할 수 없는 내용은 같은 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불

가내역)에서 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

약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 집행기준(행자부 예규)」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

급)에 따르면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사를 추진하면서 계약상대자가 준공 또는 기성요청 시 ‘안전

관리비 사용내역(정산)서’를 제출받아 상기 기준에 따라 사용여부를 확인

하고, ‘공사안내표지판, 인건비’등으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에 대하여는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에서는 위의 현황과 같이 총 2건의 공사에 대하여 계약

상대자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경계휀스’등 항목의 확인 및 

85)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2020.01.23.)

8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 조달청에서는 조달청 발주공사(‘건축, 토목, 조경, 산업환경설비공사 등)에 적용하
는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매년 2월경 발표하며, 공사금액 및 종류의 따라 계상 요율을 정하고 ’재료비(관
급포함)+ 직접노무비 합계액의 2.93%,~1.33%까지 적용함.



정산을 소홀히 함에 따라 약154천원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집행하였고, 969천원에 대한 허위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

를 확인하지 않고 부당하게 집행하였다.

【조치할 사항】

  ○○○장께서는 부당 지급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123천원을 회수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55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명】○○○○○

【제  목】공용차량 지도·점검 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주  의 / 신분상: 없음

【재정상】없  음 

【내  용】

  ○○○○○에서는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2차 관

리부서를 지정 운영하고 그에 따른 차량 관리실태를 매년 지도점검·관리하고 

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8조(차량 집중관리)와 제19조(차

량 관리방법)에 따르면 차량은 차량 총괄부서에서 집중관리 하여야 한다. 다

만, 실제로 차량을 운행하는 단위부서 등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

단되는 경우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제2차 관리 부서87)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정비·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

리 그 밖에 차량 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하고, 같은 규칙 제24조(지도·점검), 제

25조(기록관리)88)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이상 단위부서의 차량관

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총괄부서에서는 매년 공용차량 관리실태 일제 점검을 실시하면서 차

량관리 상태 및 공용차량 기록관리 등을 점검하고, 차량점검·정비·수리업무 

등 운영관리 전반89)에 대하여 담당하고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에서는 2019년~2020년 제2차 관리부서의 차량에 대한 차

87) 같은 규칙 제18조 제3항에따라 지정을 받은 제2차 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배차관리 등 운행 관리만 담당한다.   
88) 제1항제2호~제5호까지의 서식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시군구행정포탈시스템의 전산입력으로 갈음 할 수 있음.)
89) 일반회계 세출예산 차량유지관리비에 편성된 62대 공용차량  



량점검·정비·수리업무와 그에 따른 기록관리 등 공용차량 전반에 대하여 관

리실태를 일제점검90) 하면서 [붙임]91)과 같이 사고내역 미보고 6건92), 운행일지 

미작성 1건, 운행일지 사고내역 미기록 18건 등 사고 보고 및 사고 차량에 대한 

차량 수리내역 등이 차량운행일지와 정비대장에 제대로 작성되고 있지 않음에도 

「2019년 공용차량 관리실태 일제점검 결과 보고」에는‘차량운행일지 및 차량

정비대장’관리상태를 양호93)로 결과 보고 하였고, 

  「2020년 공용차량 관리실태 일제점검 결과 보고」주요점검 내용 공용차량 기

록관리 부분에‘차량운행일지 및 차량정비대장’에 대하여 점검하였다고 기재되

어있으나 해당문서의 붙임 2020년 공용차량 관리실태 일제점검 결과(총괄)에는 

관련 내용이 기록되어있지 않는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차량 관

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또한 총괄부서에서 관리하는 차량94)에 대하여 사고에 따른 차량 정비내역을 

기록 유지·관리하여야 함에도 기록하지 않는 등 공용차량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장께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공용차량 관리실태 점검을 철저히 하

시기 바라며, 총괄부서에서 관리하는 차량에 대해 정비사항 등이 누락되는 일

이 없도록 기록을 유지·관리하는 등 동일한 사례가 발생 되지 않도록 업무처

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90) 공용차량 관리실태 일제점검 결과보고: 2019.12.31.(00000-31602) / 2020.12.24.(00000-30982)
91) 복지경제국, 안전도시국, 000 관리차량 사고내역 
92) [000 자체 내부결재 보고 종결 3건, 미보고 1건], [000 자체 내부결재 보고 종결 2건] / 총괄부서 미보고
93) 차량운행일지 및 차량정비대장 관리상태는 양호하나 배차시간을 일괄로 지정하여(예:09~18시) 공용차량 활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 배차신청시 시간 및 배차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점겸결과(0청,0000국)에 기록된 내용
94) 총괄부서에서 관리하는 차량 62대 / 000 4대(000 특별회계), 000 1대(0000기금), 000 1대(□□□ 특별회계),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복지센터 차량 제외 



[붙임]

 공용차량 사고 보험사 접수(처리) 내용

연
번

부
서
명

차량번호 보험 접수일 보험사 지급 보험료

운행
(정비)
일지 
기록

사고보고일시
(00000통보) 사고내용 사고일시

보험사
사고접수
운전자

비 고

1 000 87어△△△△ 2020.04.27. ◎◎  대물 
1,850,000원 미기록 000-16765

(2020.4.28.) 보고서
주차중 주차된 대차 

접촉 2020.04.27. □□□ 　

2 000 90거△△△△ 2020.07.06. ◎◎

 대인 
4,933,900원  

대물 
505,000원 

미기록 수기보고 우회전 중에 정차된 
대차를 접촉 2020.07.06. □□□ 　

3 000 93버△△△△ 2020.12.22. ◎◎ 　현장출동 미기록 수기보고 현출 2020.12.22. □□□ 　

4 000 87어△△△△ 2021.03.08. ◎◎  대물 
3,413,600원 미기록

000-9410
(2021.03.08.) 경위서

000-12005
(2021.03.24.) 보고서

후진 중 주차된 대차 
접촉(현출) 2021.03.08. □□□

5 000 93버△△△△ 2021.04.02. ◎◎  대물 
800,000원 미기록

000-13547
(2021.04.02.) 경위서

000-13597
(2021.04.05.) 경위서 수정

000-17112
(2021.04.27.) 보고서

자차 운행중 주차된 
대차를 접촉 2021.04.02. □□□ 　

6 000 90어△△△△ 2021.05.06. ◎◎  대물 
8,359,200원 미기록

000-18696
(2021.05.07.) 경위서

000-29092
(2021.07.14.)보고서

편도 2차로 내 1->2차로 
차선변경 중에 2차로 
직진 중인 대차와 
접촉한 사고(현출)

2021.05.06. □□□ 　

7 000 88가△△△△ 2019.11.25. ◎◎  대물 
1,295,330원 

미기록 수기보고 자차 후진중 주차된 
대차 접촉 2019.11.25. □□□



연
번

부
서
명

차량번호 보험 접수일 보험사 지급 보험료

운행
(정비)
일지 
기록

사고보고일시
(00000통보) 사고내용 사고일시

보험사
사고접수
운전자

비 고

8 000 18마△△△△ 2020.01.09. ◎◎ 자차 
1,789,300원 미기록 수기보고

자차 빗길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과 

접촉
2020.01.08. □□□

9 000 88나△△△△ 2019.07.19. ○○ 대물 
937,660원 미기록 수기보고 차대차 접촉 2019.07.19.  

 17:20 □□□ 　

10 000 81두△△△△ 2021.02.03. ◎◎ 대물 
835,270원 미기록

000-3183
(2021.02.04.) 경위서

000-3633
(2021.02.09.)보고서

자차 교차로내 
진로변경, 대차 직진 2021.02.03. □□□ 　

11 000 82라△△△△ 2020.08.31. ◎◎ 대인 
500,000원 　 미기록

000-23969
(2020.09.02.) 경위서

000-21918
(2020.09.04.)경위서수정

000-35173
(2020.12.29.)보고서

정차후 출발하던 중에 
직진 중인 전동 

스쿠터와 접촉한 사고

　
2020.08.31. □□□ 　

12 000 90부△△△△ 2020.09.10. ◎◎  대물 
554,000원 미기록

000-22552
(2020.9.14.) 경위서

000-43843
(2020.9.15.)보고서

문콕사고 2020.09.10. □□□

13 000 26누△△△△ 2020.05.07. ◆◆

 대인 
2,470,410원 

대물 
7,246,763원 

자차 
513,113원

미기록 보고내역 없음

자차 △△동 ◎◎치킨앞 
소로에서 대로로 

좌회전중 대로 1차선 
직진하던 대차와 충돌한 
사고임. 자차 적색점멸 

대차 황색 점멸

2020.05.17.  
11:30 □□ 운행일지 

미작성

14 000 03거△△△△ 2020.04.09. ◎◎ 자차  
620,000원 미기록

000-24402
(2020.04.13.) 보고서

내부결재만 하고  
00000 통보 없음

자차 주행중 대차가 
차선변경하면서 자차와 

접촉
2020.04.09. □□□

15 000 03거△△△△ 2020.07.21. ◎◎ 자차 
1,596,000원 미기록

000-30055
(2020.05.07.) 보고서

내부결재만 하고  

자차 나오다가 옆에 
바리게이트와 접촉 2020.07.21. □□□



※ 2019년 6월 ~ 2021년 5월까지 0000국, 0000국, 000 관리차량 사고내역 / 00000 제출 자료 구성

연
번

부
서
명

차량번호 보험 접수일 보험사 지급 보험료

운행
(정비)
일지 
기록

사고보고일시
(00000통보) 사고내용 사고일시

보험사
사고접수
운전자

비 고

00000 통보 없음

16 000 72조△△△△ 2020.10.12. ◆◆  대물 
1,417,460원 미기록

000-70501
(2020.10.12.) 보고서

내부결재만 하고  
00000 통보 없음

신호없는 골목네거리 
자차 좌측직진중 

대차우측직진중 접촉

2020.10.12.  
09:28 □□□

17 000 55로△△△△ 2019.11.21. ◇◇
대물 

424,000원
(피해차량)

미기록

000-33622
(2019.11.22.) 보고서

내부결재만 하고  
00000 통보 없음.

차대차 접촉 2019.11.21. □□□

18 000 55로△△△△ 2019.12.16. ◇◇
대물 

228,000원
(피해차량)

미기록

000-36245
(2019.12.17.) 보고서
내부결재만 하고 00000 

통보 없음.

정차하고 있던 상기 
차량을 타인의 이륜 
오토바이가 접촉사고

2019.12.16.  
15:00 □□□


